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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본 연구의 주요결과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유사한 정책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있고 정치권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입법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

서는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성과를 최근의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사

용하여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고유업종 제도가 법제화되어 

정부가 고유업종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오랜 기간 중소기업을 보호하였던 고유업종 제도

의 효과를 보다 엄밀한 계량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로 인

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또 적합업종 법제화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

고자 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그것이 목적하였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폐지되

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과거 실패하였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인 부활에 불과하다. 인도의 경우에 소기업 보호 해제 이후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이 오히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역시 중소기업 고유업

종에서 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생산성 및 산출

의 대폭적인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 생산

액과 출하액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은 약 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 기준

으로는 노동생산성이 3.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소

정책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은 노동생산성을 약 1.6%~3.2%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은 출하액, 생산액 및 부가가치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은 고유업종 해제 이후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는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가 생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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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

업 고유업종의 해제는 노동투입을 약 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투

입은 약 13%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투입의 증가와 함께 

생산의 증가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1인당 급여액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

기업 고유업종 해제로 동 부문의 1인당 금여액은 약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정책은 요소투입량뿐만 아니라 요소가경 중 1인당 금여액

의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근로자의 임금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법으로 법제화하여 추진하였던 중소기

업 보호법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보호제도는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보호된 중소기업고

유업종 부문의 생산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는 실패한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인 부활에 불과하다. 중

기 적합업종 제도로 소비자후생 감소, 중견·중소기업 성장 억제 및 적합업종 기업의 성

과 악화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판 중기 적합업종 제도라 할 수 있는 인도 소기업 보

호제도는 축소·폐지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반대의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 정책은 시대

착오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의 제한, 특정 경

제주체에 대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특성을 그대로 포함하

는 제도로서 자원배분의 왜곡, 생산성 향상의 억제, 기업규모분포의 왜곡 등 결과를 초

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으로 즉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지정에 대한 대기업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중소기업청장

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

은 경우,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할 수 있

다.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해당 기업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해당 대기업의 이행 명령 불이행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행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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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라는 공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감

사원을 통한 감독이 가능한 만큼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또한 적합업종 제도는 국제 통상규범상의 주요 원칙 위반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제통

상규범에서는 내국민 대우와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부여하여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당사

자국 간에 정해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 한-EU FTA에서는 개방 유보 업종목록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합업종이 해

당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한-EU FTA의 경

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 대해서 양허된 업종의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서비스 업종에서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 주요 통상규범의 기본 원칙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협정 위반 문제이다. 투자협정에서는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공

정하고 형평한 대우,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

종제도는 위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부당한 직·간접수

용 금지 등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또한 적합업종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사업의 업종에서 철수 또는 중단하게 되는 상황인 경우에 간접수용에 해당되며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위반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 저하, 생산량 저하 등 경제적인 비

효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국의 조치에 해당되고 또 통상규범에 위반되는 점을 고려

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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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경쟁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계열화 업종 및 품목지정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및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있었다. 이들 3개 경쟁제한적인 제

도들은 이미 다 폐지된 제도 등이다. 계열화업종 제도는 지정계열화 업종을 영위하는 위

탁기업은 지정계열화 품목의 제조를 수탁기업에 위탁하여야 하며 지정계열화 품목을 위

탁함에 있어서 수탁기업과 장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계열화 

업종으로 지정된 시장에서는 대기업 및 창업 중소기업의 신규진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

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대기업이 글로벌 소싱을 통해 부품구입을 확대하는 경우 지정계

열화 제도는 대기업에게 강한 규제로 작용한다. 또한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일정 물품을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당

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생산자들의 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조합 내에서 조합원에게 납품할 물량을 배분하게 하는 제도

였다.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에도 경쟁제한 및 진입제한의 

정도가 큰 제도였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노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동 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의 심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이 같은 경쟁제한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전면 개편된 것은 우리 경제가 정부주도형

에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이러한 변화에 따르는 조치들이

었다. 그렇지만 이들 중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부

활하였고,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로 이름을 바꾸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 보고서는 입법화를 통해 추진되었던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성과를 

사업체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고, 이 같은 분석결과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

도의 법제화에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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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중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형 업종을 사전적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였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이 지정된 사업 

분야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정부가 사전

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사업영역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

이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정책 중 가장 배타적이며 강력한 보호제도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정부가 과거에 추진해 온 성장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업종을 고유

중소기업형, 전문계열화형, 대기업화형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해

서는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을 돕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육

성을 위해 고유업종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중소기업은 과거 정

부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소외되었으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한계를 드러

내고 또 우리 경제의 불균형 성장을 가져왔다는 데 근거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

기 위해 중소기업형 업종을 정해 중소기업이 안정된 사업활동을 하도록 중소기업을 보호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과거 대기업은 성장과정에서 무분별한 다각화를 통

해 중소기업형 업종에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즉 대

기업의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한 다각화가 경제력을 집중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

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나 불균형 시정을 위해 대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중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지정하는 고유업종제도의 논리는 중소기

업이 생산하는 것이 대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형 업종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전제된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업종이

라 하더라도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범위의 경제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형 업종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유업종 제도는 1979년에 지정되기 시작하여 2006년 말에 폐

지되었다. 시장개방과 더불어 기술변화 등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중소기업 보

호정책과 마찬가지로 고유업종 제도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경

제원리에 입각하여 고유업종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1) 김은자(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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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유사한 정책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있고 정치권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입법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우리나

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유사한 인도의 소기업 보

호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해외 연구자에 의해 보다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들의 연구 결과는 인도 소기업 보호정책의 경제적 성과가 매우 열악하였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기존에 일부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기존의 연구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정책 추진 이후 단순히 매출, 고용 등의 성장

률이 어떠하였는가를 단순 분석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의 발전된 계량경제학 

분석방법론에 의하면 오류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효과 

분석에서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과 해제 이후의 생산액, 고용, 유

형고정자산, 생산성 등의 변화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

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지속여부와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 추진 여부에 주는 정

책적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성과를 최근의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사용,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2) 특히 고유업종 제도가 

법제화되어 정부가 고유업종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오랜 기간 중소기업을 보호하였던 고

유업종 제도의 효과를 보다 엄밀한 계량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또 적합업종 법제화가 갖는 문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변화 과정과 고

유업종 제도의 성과는 무엇인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지적한다. 제Ⅲ장에서는 중소기업 고

2) Milyo and Waldfogel(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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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업종 제도의 추진기간에 어떤 경제적 성과를 보였는지를 광업제조업 기초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DID)으로 실증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업종 또는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법제화 과정을 

통해 운영한 바 있는 인도의 사례를 간단히 정리한다. 인도는 거의 50년간 소기업 보호

정책(Small-Scale Reservation Policy)을 시행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그 폐해를 인식

하고 폐지해 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여 그 함축성을 정리한다. 제

Ⅴ장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경제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시하고 또 최근 국제통상규범에 의해서 문제된다는 점을 지금까지 

나온 문헌을 토대로 분석한다.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결론과 함께 정책적인 시사

점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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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변화과정
 

1.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법제

[표 1]은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관련된 법률의 변천과 그 내용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고

유업종 제도가 처음 법제화된 것은 1979년도였다. 1961년 중소기업의 과도한 경쟁을 공

정히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효과적인 경제활동의 보장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이 제정되었다. 

1979년 이 법의 제6조의2항에 23개 품목을 중소기업 특화업종으로 지정하는 조항이 규

정되면서 고유업종이 법제화 수순을 밟게 되었다. 

1982년 제2차 법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특화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명칭을 변

경하였고 고유업종에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1978년 12

월 그동안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의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던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대

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분야에 대한 침식도 사업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3) 1982년 

12월에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 2차 개정과 함께 1979년 지정한 23개 중소기업 특화업종

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시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즉 중소기업사업조정법 2차 개정 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고유업종 이외

의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조정 시까지 대기업

에게 사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이 법은 1994년까지 지속되다가 폐지되었고, 이후 1995년에 ｢중소기업의 사업영

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이 법 제3조는 정부가 중소기

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어떤 특정한 품목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해당품목

3) 양현봉(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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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소기업에게는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생산을 개

시하거나 현재 생산하고 있어도 생산설비 능력 등을 확장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제약

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사전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

인 반면,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과도한 진입이 발생하였을 때 당해 중소기업계에 미

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사후적 조정수단이라는 차이를 제외하면 이 두 제도는 중소

기업 사업영역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분야에 대한 과도한 진입

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이 1995년 중소기업 사업

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포함되었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중소

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의 과도한 침해로 인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영역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

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동

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

는 경우 당해 업종이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심의를 거쳐 당해 대기업 등에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

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 등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명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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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요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11조 (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제6조의2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지정) ①정부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

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

를 중소기업고유업종(이하 "고유업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7조 (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자의 참여제한) ①대기업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

한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자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

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

자에게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시키거나 이를 하지 아

니하도록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④상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회·조합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86·5·12]

제8조 (중소기업자와 대기업자 간의 사업조정 등) ①조합은 대기업자가 고유업종 이외

의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당해 중소기업자의 상당수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를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종에 관한 조

합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가 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②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에 관계

되는 대기업자에게 통지한다.

④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에 한하여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기업자에게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에 준하여 권고를 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당해 신청을 한 조합(조합이 없을 때에는 당해 신청을 한 중소기업자)과 당해 신청에 

관련되는 대기업자 간에 제1항에 규정한 사태발생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일반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제1항의 사태를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의2 (일시정지 등) ①상공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자가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당해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

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합 또는 중앙회가 사업조

정을 신청한 때에는 대기업자로 하여금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등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표 1] 1970~90년대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관련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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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요내용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자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등을 일

시 정지할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련조합 

및 중앙회와 대기 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중소기업의사업영

역보호및기업간협

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 (중소기업 고유업종) ①정부는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

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이하 "고유업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정부는 고유업종 지정의 목적을 달성되었거나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종 및 해제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고유업종 분야에 대한 대기업자 등의 참여제한) ①대기업자 및 대기업자와 실질

적 지배관계를 갖는다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의 당해 중소기업자(이하 "대기업

자등"이라 한다.)는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7.12.13,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자등이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

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

월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업자 등이 당해 사업

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여

도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대기업자 등에게 당해 사업의 인수·개

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

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6조 (사업조정 신청 등) ①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자 등의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

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자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

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

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중소기

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

계되는 대기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9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자 등

은 중소기업자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고유업종의 사업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열화 품목에 관한 사업

4. 기타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에 관

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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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요내용

제10조 (대기업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자 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금의 지원

2. 협동화단지 및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우선 입주

3.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지원

2. 고유업종 지정·해제 및 그 기준

[표 2]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지정된 연도별로 관련 법률에 명기된 중소기업의 수를 

정리한 것이고, [부록 2]에는 관련 연도별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구체적인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1979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해 중소기업특화업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수는 23개 품목이었다. 1982년 12월에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 2차 

개정과 함께 1979년 지정한 23개 중소기업특화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명칭을 변

경하였다. 이 같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신규지정이 계속 이루어져 1989년 237개 품목

에 대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은 1994년까지 

지속되다가 폐지되었고, 이후 1995년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

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1994년부터 지정해제가 확대되어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여 업종을 모두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하였고 고유업종 제도를 규율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고유업종 제도를 폐

지하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사전 차단하여 중소

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환경과 소비행태의 변화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경쟁제한에 따른 경제의 효율

성 저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 부족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 기존 참여 대기업에 

대한 독과점적 시장확보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 고유업종 제도를 단계별로 해제키로 하

였다

2000년 7월 2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당시 88개 업종 중 43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

서 잔여업종 45개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 해제를 원칙으로 단계적 

해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에 따라 2001년 9월 1일자로 43개 업종을 우선 해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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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4년 8월 7일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2004년 12월 31일 고무장갑제조업 등 8개 업종을 1차적으로 해제(잔여업

종 37개 업종)하였고, 2005년 12월 31일 19개 업종을, 마지막으로 2006년 12월 31일 잔

여 18개 업종 전부를 해제키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

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표 2]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과 해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은 기본적으로 광업제조업 통계 조시보고서 상의 품목분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 8-digit 품목수준으로 지정되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해면

양식업과 유창청소업을 제외하면 모두 제조업에 속하는 품목들이다. 

[표 2]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해제 업종 수 추이

(단위: 개)

1979 1983 1984 1989 1994 1995 1997 2001 2004 2005 2006 2007

신규지정업종 23 103 104 49 - - - - - - - -

해제업종 - - 2 17 58 45 47 43 8 19 18 0

고유업종 수 23 103 205 237 179 134 88 45 37 18 18 0

자료: 중소기업청 참조

[표 3]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기준

주요내용

지정 

존속기준

- 중소기업형 전문업종으로서 ①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품목, ② 대량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성이 요구되지 않거나 소규모 자본투자로 생산이 가

능한 품목, ③ 다품종 생산시 품질이 우수한 품목

-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으로서 ①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한 품목이거나 대기업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수준이 손색없는 품목, ② KS규격 또는 국제공인 규격 등을 획득하여 대내외

적으로 품질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품목

- 대기업참여 가능성이 비교적 큰 품목으로서 ①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

산하고 있는 분야에 대기업이 경제력을 이용하여 독과점적 시장지배가 우려되는 품목, ② 수

요처가 주로 대기업인 품목으로서 자사 그룹의 수요를 독점하거나 중소기업의 수요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 품목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 pp.182-183

또한 중소기업으로의 장기간 보호 및 지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

업 고유업종 해제예시 제도를 운영하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해제 예시제도 도

입은 특정 고유업종에 대해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시기를 미리 예시해 줌으로써 해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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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하여금 해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1989년 고유업종에 

대한 해제예시 제도 도입 이후, 1994년 9월 58개 업종을 고유업종에서 해제하는 한편, 

고유업종으로의 신규지정은 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5년 45개 업종 해제, 1997년 1

월에는 47개 업종을 고유업종에서 해제하였다. 

[표 4]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기준

주요내용

해제 및 

해제예시 

기준

- 고유업종 지정이 장기화되어 중소기업이 그동안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대기업과

의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품목

- 고유업종 지정의 장기화로 중소기업 상호 간에 가격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함으로

써 품질수준의 저하, 소비자 불이익의 초래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품목

-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 중소기업만으로는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을 기대하기 어

려운 품목

- 대량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거나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품목

- 기타 개별 법률에 의한 별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이거나 자동차 부품 등 소비자의 안전

이나 위생 등에 직결되는 품목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 pp.182~183

3. 고유업종 제도 성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경제효과: 기존 연구결과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그동안 많은 

제약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설문조사에 의존하거나 단순히 생산, 고용, 사업체 수의 증

감을 이용한 분석에 그침으로써 최근에 엄밀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중 이윤보·이동주(2004)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시행 중이던 

1991~2001년 기간 중에 중소기업으로 보호된 고유업종이 활성화되기보다 제조업 대비 

고유업종의 비중을 볼 때 사업 수 비중은 –1.04%, 월평균 종사자 수는 –1.70%, 생산액은 

–3.94%, 부가가치는 –3.39%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결론으로 “대기업의 

진입제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고유업종 제도의 근본취지가 오늘

날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

도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에는 기여하였지만,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에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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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선화(2012)는 고유업종 소속 중소기업의 경우 고유업종 해제 이후 연평균 매출증가

율이 이전에 비해 1.4%p 증가한 7.2%를 기록, 평균 부가가치증가율 역시 0.9%p 증가한 

4.8%를 기록하였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매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동안 7.4%에서 

2.4%로, 부가가치증가율이 5.7%에서 1.1%로 크게 하락한 것과는 상반된 실적이다. 이에 

따라 과거 시행되었던 고유업종 폐지의 근거가 뚜렷하고 업종지정 해제 이후 보호를 받

던 중소기업 경영지표가 악화되었다는 실증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적

합업종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김은자(1997)는 중기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을 기율이지 않게 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품을 공급받지 않게 되어 소비자 이익이 감소하게 된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구나 고유업종 제도는 사전적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경쟁을 제

한하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경쟁을 제한하

는 고유업종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병선(1998)은 고유업종 제도의 경우 21C 경제민주화 및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으

로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유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다수 중소기업의 도산이나 대량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마찰과 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잠정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업

종에 속한 중소기업을 정부가 언제까지나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현행의 고유업종 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언젠가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주요 경제적 문제점

(1) 고유업종 제도의 진입장벽과 비효율성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대기업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확장할 수 없

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고유업종 제도는 지정 당시 참

여하고 있던 대기업은 고유업종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규진출을 원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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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고유업종 제도가 진입장벽이 되는 반면에 이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유업종 제도가 대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

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이익을 오히려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4)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경우에도 보호품목 내의 기존 대기

업을 보호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 보호품목으로 지

정된 시기에 보호품목을 생산하였던 대기업은 보호품목 지정 이후에도 보호품목 생산을 

허용하면서 기존 대기업을 새로운 대기업과의 경쟁심화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도

하지 않은 문제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인도 사무실 가구제품의 경우, 보호

받은 대기업은 시장지배를 계속하였지만, 소기업은 열악한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으

로 나타났다.5)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으로 중소기업들은 지대를 추구할 유인이 

커진다. 즉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고유업종으

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로비를 하는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고유업종 내에서 중소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대기업이 진입할 위험이 없다

고 생각한다면 중소기업종사자들은 비용극소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자신 스스로의 이익

을 추구할 유인이 생겨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로 인하여 전체 생산규

모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어떤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 영역

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대기업은 그러한 비효율성

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러한 비효율적인 부문에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의 온존을 초래하게 되는 정책결정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6)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제도는 경쟁을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며, 기업의 영업자유와도 배치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윤재(1999)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규에 상당한 정도의 시장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진입제한적인 조항들로 인하여 자원의 왜곡

4) 김은자(2004) 참조

5) Mohan(2002) 참조 

6) Poschke(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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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소비자후생의 감소, 중소기업의 자조적인 경쟁력 제고에도 실익이 없음을 지적하

고 이러한 법률들이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진입제한적인 중소기업지원 특별

법 대안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미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중

소기업을 효율적으로 보호·지원해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

한 지원(excess support)이나 무차별적인(nonselective) 정부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Honjo and Harada(2006)는 일본 중

소기업 지원정책이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

지만, 적절한 평가 없이 이루어지는 과도한 지원(excess support)은 경쟁력의 원천을 상

실케하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은 다른 부문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Wood(1994)는 미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비용을 비용-편익 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의 순효과는 제로에 가깝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EU의 한 보고서도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는 경우 경제 주체들

의 최적화행동에 제약을 가하여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180-230 billion ECU7)로 EU 총 GDP의 약 2~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

고 있다.8) 

(2) 고유업종 제도와 낮은 성장성과 혁신성

이윤보·이동주(2004)는 45개 고유업종 중 지난 10년간 제조업 전체 출하액 성장률 

61.49%에 못 미치는 업종이 27개 업종이며 이중 5개 업종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지적

하였다. 성숙·쇠퇴 단계를 맞은 중소기업 영위업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활

동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현 시장점유율을 높이거나 시장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방

안을 모색해야 하나 대다수의 고유업종영위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이 미

약한 실정이다. 혁신활동이 미약한 이유는 경쟁의 성격이 가격 경쟁에 있거나 영세성으

로 인해 기술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정은(2014)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유업종 제도가 생산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유업종 지정제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생산

7)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 ECU)는 유럽 공동체의 통화단위로서 1979년 3월 13일 도입돼 1999
년 1월 1일 유로화로 대체되기 전까지 회원국의 공통화폐로 기능했다. 

8) European Network for SME Research(1995) 참조. 이윤재(199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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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감소시키며 중소기업체 수나 평균 생산규모를 증가시키지 못한다. 즉 기대하였던 

중소기업 보호 및 성장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 고유업종 제도가 경쟁제한 

적인 규제로서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채 기업 간 경쟁이 발생하여 가격경쟁에만 집중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임해진(2004)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유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26.4%가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았고 38.9%가 평균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가 0.2% 미만에 그쳤으며 투

자비율이 낮은 이유로 가장 먼저 기술개발 자금 부족(37.5%), 그 다음으로 가격경쟁력에 

의존(30.6%)를 꼽았다.9)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졸업 이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는 것

은 고유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기여하지도 중소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지도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설치하여 경쟁을 저해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의 배타적 영역을 보호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의 퇴출을 지연

시키고 효율적인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고유업종 제도와 국제경쟁력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진입규제로 인하여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보호되고 시장에

서의 경쟁이 저해됨으로써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술

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실 속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 남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선정이 업계의 로비에 의해 주관적·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지정되거나 해제되지 않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10)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고유업종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

으며 그 원인은 품질 및 기술경쟁력 보다는 가격경쟁력의 약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대기업의 진입제한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고유업종의 근본

취지가 오늘날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유업종 제도의 취지 중의 하나가 일정 기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보장함으로

9) 연정은(2014) 참조

10) 유진수(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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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업

종 제도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업 스스로 기술개발

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중소기업의 낮은 기술수준은 대기업과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대기업과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의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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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 부가가치 출하액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1983 0.0708 0.2074 0.0745 0.2052 0.0710 0.2084 

1984 0.1166 0.3353 0.1216 0.3343 0.1163 0.3346 

1985 0.1178 0.3319 0.1298 0.3446 0.1175 0.3325 

1986 0.1124 0.2998 0.1155 0.2997 0.1126 0.3012 

1987 0.1056 0.2792 0.1078 0.2748 0.1052 0.2771 

1988 0.1030 0.2615 0.1024 0.2420 0.1028 0.2617 

1989 0.1553 0.3690 0.1432 0.3202 0.1552 0.3688 

1990 0.1979 0.4626 0.1824 0.4096 0.1984 0.4650 

1991 0.1738 0.3862 0.1675 0.3622 0.1739 0.3878 

1992 0.1908 0.4148 0.1861 0.3886 0.1910 0.4165 

Ⅲ.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제조업 내 비중변화 추이

가. 생산액·출하액·부가가치 비중

[표 5]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광공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소기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최

고 수준을 나타내다가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생산액의 경우 

1990년도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8%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생산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지속적인 비중 감소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 중소기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2.6%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및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고

유업종의 비중이 고유업종 폐지 직전인 2006년도에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 제조업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생산액·부가가치·출하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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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 부가가치 출하액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1993 0.1767 0.3684 0.1686 0.3339 0.1770 0.3706 

1994 0.1805 0.3765 0.1743 0.3537 0.1805 0.3765 

1995 0.1052 0.2257 0.0974 0.2098 0.1060 0.2269 

1996 0.1055 0.2256 0.1010 0.2130 0.1059 0.2267 

1997 0.0373 0.0797 0.0353 0.0752 0.0374 0.0798 

1998 0.0460 0.0985 0.0456 0.0939 0.0459 0.0990 

1999 0.0478 0.1037 0.0419 0.0895 0.0479 0.1041 

2000 0.0454 0.0953 0.0429 0.0850 0.0455 0.0956 

2001 0.0441 0.0990 0.0420 0.0808 0.0439 0.0890 

2002 0.0424 0.0829 0.0406 0.0778 0.0423 0.0829 

2003 0.0421 0.0825 0.0414 0.0779 0.0422 0.0825 

2004 0.0368 0.0745 0.0327 0.0649 0.0368 0.0744 

2005 0.0320 0.0632 0.0273 0.0521 0.0318 0.0630 

2006 0.0132 0.0264 0.0114 0.2190 0.0131 0.0261 

1985~1990 0.1320 0.3340 0.1302 0.3152 0.1320 0.3344 

1991~1995 0.1654 0.3543 0.1588 0.3296 0.1657 0.3557 

1996~2000 0.0564 0.1206 0.0533 0.1113 0.0565 0.1210 

2001~2006 0.0351 0.0714 0.0326 0.0954 0.0350 0.0697 

1985~2006 0.0960 0.2185 0.0926 0.2122 0.0960 0.2185 

나. 종업원 수·유형고정자산·사업체 수 비중 추이

[표 6]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종업원 수, 유형고정자산 및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보여준다. 종업원 수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체가 전체 광공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1995년까지 약 16~18%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1996년부

터는 급격한 비중 감소를 나타내었다. 종업원 수나 사업체 수 측면에서 보아도 거의 유

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유업종 사업체가 전체 광공업 및 중

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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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조업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유형고정자산·종업원 수·사업체 수 비중

 

유형고정자산 종업원 수 사업체 수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1983 0.0795 0.2553 0.0914 0.1726 0.1064 0.1168 

1984 0.1370 0.4230 0.1545 0.2858 0.1743 0.1881 

1985 0.1274 0.3690 0.1546 0.2784 0.1749 0.1884 

1986 0.1257 0.3580 0.1488 0.2646 0.1732 0.1850 

1987 0.1194 0.3385 0.1443 0.2573 0.1733 0.1841 

1988 0.0973 0.2670 0.1385 0.2415 0.1726 0.1811 

1989 0.1614 0.3994 0.1766 0.2915 0.2258 0.2354 

1990 0.1677 0.4296 0.2145 0.3491 0.2482 0.2568 

1991 0.1485 0.3639 0.1994 0.3139 0.2397 0.2474 

1992 0.1569 0.3685 0.2047 0.3111 0.2327 0.2397 

1993 0.1456 0.3324 0.1931 0.2815 0.2231 0.2282 

1994 0.1552 0.3533 0.1959 0.2841 0.2205 0.2242 

1995 0.0931 0.2176 0.1313 0.1922 0.1507 0.1532 

1996 0.0981 0.2398 0.1298 0.1911 0.1492 0.1517 

1997 0.0301 0.0867 0.0545 0.0822 0.0846 0.0864 

1998 0.0352 0.0933 0.0686 0.0968 0.0933 0.0946 

1999 0.0360 0.0954 0.0677 0.0956 0.0933 0.0948 

2000 0.0376 0.0928 0.0691 0.0936 0.0896 0.0909 

2001 0.0363 0.0845 0.0654 0.0864 0.0825 0.0838 

2002 0.0364 0.0800 0.0643 0.0837 0.0803 0.0813 

2003 0.0393 0.0848 0.0647 0.0841 0.0764 0.0775 

2004 0.0342 0.0736 0.0496 0.0650 0.0666 0.0679 

2005 0.0278 0.0591 0.0393 0.0512 0.0536 0.0545 

2006 0.0105 0.0223 0.0161 0.0211 0.0267 0.0271 

1985~1990 0.1332 0.3603 0.1629 0.2804 0.1947 0.2051 

1991~1995 0.1399 0.3271 0.1849 0.2766 0.2133 0.2185 

1996~2000 0.0474 0.1216 0.0779 0.1119 0.1020 0.1037 

2001~2006 0.0308 0.0674 0.0499 0.0653 0.0644 0.0654 

1985~2006 0.0873 0.2186 0.1178 0.1825 0.1423 0.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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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DID 분석결과 

 가. 기초자료 

본고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1982~2006년 기간의 중소기

업 적합업종 추진기간과 2007년~2013년 기간 동안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생산성, 생

산액 등의 기초자료를 정비하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정책효과를 이중차분법을 이용

하여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초자료를 정비하였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1982~2013년 기간의 광업·제조업 조사보고서 자료를 정비하

였다. 이 자료는 사업체 조사자료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

초통계자료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광업·제조업 조사보고서 자료는 품목수준 및 사업

체수준에서 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동 자료를 사용하

여 분석한다. 동 자료에서는 산출액, 출하액, 부가가치, 급여액, 노동자 수, 사업체 수 등 

변수들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분석대상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규정하는 일이다. 1982~1994년 기간에는 ｢중
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별표, 1995~2006년 기간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명단이 정리되어 제시

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에서는 8-digit 품목분류 수준에서 기초자료가 제공

되고 있으나 1995년 이후의 기간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에는 5-digit 수준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명단이 제공되고 있

다. 그런데 사실상 5-digit 수준의 산업내의 8-digit 품목분류 수준에서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 분류되고 있어 8-digit 품목분류 수준의 고유업종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

여 일관성 있는 고유업종 자료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11) 

셋째로 각종 명목자료는 한국은행의 관련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디플레이트 하였다. 

생산액, 출하액, 부가가치는 한국은행의 생산액 디플레이터 및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

하여 디플레이트 하였다. 또한 유형고정자산은 한국은행의 건설 및 설비자산 디플레이터

를 이용하여 디플레이트 하였다. 이중차분법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명목변수는 디플레이

11)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에는 “표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범위 중 위 표에 명기된 업종에 한함”이라고 밝혀 8-digit 품목 수준에서 중소기
업 고유업종이 정의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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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이용하여 불변화 하였다. 

넷째로 광업·제조업 조사보고서는 1982~2006년까지는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

으로 통계를 조사하였으나, 2007년 이후 부터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

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성과 분석을 위해 1985~2006

년까지의 분석에서는 5인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7]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기초자료

평균 표준편차

log(근로자 수) 2.64 0.97

log(불변출하액) 6.76 1.53

log(불변생산액) 6.77 1.53

log(불변유형고정자산) 5.62 1.85

log(불변부가가치) 6.08 1.37

log(1인당 임금) 2.12 0.76

log(불변생산액/근로자 수) 4.13 1.02

log(불변출하액/근로자 수) 4.14 1.02

log(불변부가가치/근로자 수) 3.44 0.82

나. 계량추정모형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은 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

용되는 모형 중 하나이다. 이 분석 모형은 통상적으로 정부정책 시행 시 정책으로 인한 

효과와 여타의 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구분해 내기 위해 사용한다. 이 두 가지 

효과를 구분해 내는 계량적인 방법을 이분차분모형이라 한다. 즉 정책시행 후 이중으로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차이를 고려한다는 의미로 정책시행 전과 후의 변

수값의 차이와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들 간의 격차를 이용하는 것이

다. 이중차분 모형의 경우 우선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실험그룹(treatment group)과 정책 

시행여부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대조그룹(control group)으로 그 대상을 분류한다. 

또한 정책이 시행되기 전 기간을 0기, 정책이 시행되어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기간을 

1기로 가정한다.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목적은 실험그룹이 해당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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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실제 효과만을 분리해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79년부터 추진되어 2006년에 종료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생

산성, 성장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을 

비교적 일관성있게 분류할 수 있는 1985~2006년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앞서 설명한 

이중차분모형을 분석하였다.12) 또한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정책의 대상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기존의 중소기업 중 정책시행 이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어 중소기

업 비고유업종이 된 사업체를 실험그룹으로 정의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미해제된 

중소사업체를 대조그룹으로 분류한다. 이는 특정 사업체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

되었을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대조그룹과의 성과 차이를 결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같은 가능성을 무시하고 정책 시행 후 두 집단의 성과 차이를 단순 

비교할 경우 선택편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험그룹과 대조그룹의 분류에서 발생하는 선택편향의 문제는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

여 해결할 수 있다. 실험그룹과 대조그룹의 관심변수 값이 정책시행 이전에도 관찰된다

면 이를 실험그룹과 대조그룹 간의 고유의 혹은 내재적인 차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고유한 차이를 정책 시행이후에 발생한 차이에서 제거함으로써 순수하게 정책시행에 의

해서 발생한 효과를 구분해 낼 수 있다.

이중차분모형은 정책시행 여부를 제외한 근본적으로 동질적인 실험그룹과 대조그룹의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분석모형이다. 자연실험에서와 같이 모든 조건이 동질적인 

두 대상을 놓고 한쪽에만 변형을 주어 그 결과를 조사,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경제학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완벽한 통제가 어렵다. 이에 이중차

분모형은 설령 두 집단 간 정책시행 여부를 제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이

가 시간에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적인 차이라면 대조그룹은 비교대상으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음에 착안한 분석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13) 

이 같은 정책실행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14) 

식(1)에서 는 각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으면 1이고 받지 않았으면 0의 값

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즉, 

12) 인도 소기업 보호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Martin, Nataraj and Harrison(2014)의 논문에서도 이중차분모형
을 사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13) 정준환·이지연·김형건(2013) 참조

14) 민인식·최필선, STATA 고급패널데이터 분석, (주)지필미디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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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에서   에서   을 빼주는 1차 차분 변형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횡단면 모

형이 된다. 

∆  ∆    ∆                                                 (2) 

여기에서 ∆는 실험그룹에 속하면서 1, 대조그룹에 속하면서 0의 값을 갖는 더미변

수가 된다. 또한    은 상수항으로 추정되며 이 값이 0보다 크면 대조그룹에 있어

서(즉 ∆  ) 종속변수의 값이 시간에 따라 평균적으로 커졌다는 의미이다. 위 식의 

OLS 추정치 는 다음과 같다.

∆ ∆                                                        (3)

위 식의 을 앞의 각주14의 식′에 나타난 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두 추정치

의 표준오차는 서로 다르다.15) 

다. 분석결과

(1) 본 연구에서의 이중차분모형 설정 

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2006년까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보호주의적 중소기업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1995년 이후 정부는 고유업종 보호해제 예시 제도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일부가 해제되기 시작하였다. 인도의 경우에도 1967년 이후 

15) 어떤 정책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처리그룹과 대조그룹의 관측치를 포함하는 2시점 
패널데이터로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모형은 두 시점 데이터를 풀링하여 횡단면 데이터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위식에서 는 실험그룹에 속하면 1이고 대조그룹에 속하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또한 는   

에 속하면 1이고,   에 속하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세 번째 설명변수 는 두 더미변수의 곱

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 변수이고, 이의 추정계수 이 순수 정책시행 효과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
다. 상호작용 변수의 추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즉, 

      





                                                             ′

    위 추정치는 실험그룹의 시점 간 평균 차이에서 대조그룹의 시점 간 평균 차이를 빼준 값으로 이는 정책프로

그램의 순수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위 식에서 을 DID(Difference in Difference) 추정량이라 한다. 민인
식·최필선(2012)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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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50년 기간 동안에 소기업 보호정책이 추진된 바 있고 2002년 이후 경제자유화 정

책이 추진되면서 소기업 보호정책이 해제되기 시작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의 경우에 보호해제의 효과를 분석한 방법론을 채용하여 우리나

라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해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이같이 중소기

업 보호제도의 해제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체, 사업체, 산출액 

등의 증감을 가지고 분석하기 보다는 해제되지 않은 사업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엄밀한 분석방법이다. 이 같은 방법론은 이미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Martin, Nataraj and Harrison(2014)이 인도 소기업 

보호정책 효과분석을 위해 적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이중차분법을 사용

하여 분석을 하려고 한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첫 번째 관찰할 때는 보호 조치된 산업이

었던 사업체가 소기업 보호조치로부터 해제된 것을 실험그룹으로 정의하여 분석하고 있

다. 우선 년도에 사업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중차분 모형(DID)을 가지고 시

작한다. 

                                                     (4)

여기서, 종속변수 는 년도 사업체의 log(고용자 수), log(생산액), log(자본투입

액), log(1인당 급여액) 또한 log(노동생산성), 즉 log(산출액/고용자 수)를 나타낸다. 위

의 식(1)에서 는 각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으면 1이고 받지 않았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유업종 해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는 사업체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에서 해제되지 않은 경우 0, 사업체가 중소

기업 고유업종 보호에서 해제된 경우 1인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16) 실증분석에서 기업

나이, 자본집약도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로 측정한 기술변화율17)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성과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들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2) 전체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결과

추정식(4)를 이용한 사업체 수준의 분석결과는 [표 8]~[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 8]

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 발생한 노동생산성의 변화 수준을 보여준다. 노동샌산

16) 필자는 DID분석방법론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해주신 이진영 박사와 우광호 박사께 깊이 감사드린다.

17) 남성일(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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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출하액기준, 생산액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를 보면 중소기

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 생산액과 출하액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은 약 1.6%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나며,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노동생산성이 3.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소정책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은 노동생산성을 약 1.6%~3.2%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의 생산성 효과

log(출하액 기준 
노동생산성)

log(생산액 기준 
노동생산성)

log(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상수항
3.8239

(0.1031)

3.8275

(0.1032)

2.6324

(0.0838)

고유업종해제더미

(해제시=1)

0.0163

(0.0029)

0.0163

(0.0029)

0.0327

(0.0023)

기업나이
0.0052

(0.0001)

0.0050

(0.0001)

0.0044

(0.0001)

자본집약도
0.0017

(0.0000)

0.0017

(0.0000)

0.0013

(0.0000)

기술변화율
0.0024

(0.0001)

0.0025

(0.0001)

0.0035

(0.0000)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R² 0.3343 0.3327 0.3275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위의 추정계수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

고유업종의 효과에 대한 기존 실증연구 결과는 이 제도가 원래의 정책효과 달성에 실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제도가 시행되던 기간에 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등 주

요 경영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와 유사하게 이선화(2014)는 중소기

업 고유업종의 해제는 출하액이나 생산액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19) 고유

업종 해제 이전과 이후의 경영분석 자료에서도 조사대상 10개 업종 중 9개 업종이 고유

18) 이윤보·이동주(2004) 참조

19) 유진수(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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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전반적 경영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0) 

본 보고서에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가 주는 산출액, 부가가치 증가액을 살펴 보

았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은 출하액, 생산액 및 부가가치의 빠른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부가가치는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가 생

산규모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표 9] 고유업종 해제의 생산 증대효과

log(불변출하액) log(불변생산액) log(불변부가가치)

상수항
6.088

(0.173)

6.0923

(0.173)

4.8991

(0.1585)

고유업종해제더미

(해제시=1)

0.110

(0.004)

0.110

(0.004)

0.1269

(0.0045)

기업나이
0.024

(0.0002)

0.024

(0.0002)

0.0235

(0.0002)

자본집약도
0.0019

(0.00001)

0.0019

(0.0000)

0.0015

(0.0000)

기술변화율
0.0034

(0.0001)

0.0035

(0.0001)

0.0045

(0.0001)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R² 0.1600 0.1592 0.1328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위의 추정계수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

한편,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가 근로자 수나 유형고정자산과 같은 투입요소에는 어

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는 

노동투입을 약 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투입은 약 13% 정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투입의 증가와 함께 생산의 증가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1인당 급여액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로 동 부문의 1인당 금여액은 약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고

유업종 해제 정책은 요소투입량 뿐만 아니라 1인당 급여액의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근로

자의 임금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 전경련(2011) 및 동아일보(2011. 8.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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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고유업종 해제의 투입 요소 및 임금상승 효과분석

log(근로자 수) log(불변유형고정자산) log(1인당 급여액)

상수항
2.264

(0.115)

4.0517

(0.1893)

0.7387

(0.0527)

고유업종해제더미

(해제시=1)

0.0943

(0.003)

0.1317

(0.0053)

0.0266

(0.0014)

기업나이
0.0191

(0.0001)

0.0436

(0.0002)

0.0041

(0.0000)

자본집약도
0.0001

(0.0001)

0.0053

(0.0000)

0.0005

(0.0000)

기술변화율
0.0009

(0.0001)

0.0007

(0.0002)

0.0003

(0.0000)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R² 0.1007 0.2848 0.6998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위의 추정계수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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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해외사례: 인도의 경우21) 

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해외 사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그 정책 내용이 매우 유사한 정책이 인도에서 추진되었다. 이 제도는 1967년 인

도의 소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었으나, 이 정책은 오히려 

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제조업 전체의 확장을 늦추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면서 최

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는 고유업종 제도는 목적, 

추진방법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정책내용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은 고

용창출 및 소득재분배를 위해 소기업 사업을 보존·보호하는 정책이며, 우리나라 중소기

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

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양 제도는 유사성을 가진다. 소기업 보호

품목 대상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금지,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불허하는 내용을 가지

고 있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확장이나 신규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인도의 경우 제조업에 국한하여 적용하였지만, 우리나

라 적합업종의 경우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부 서비스업에도 적용된다. 인도의 소기업 보

호정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처음 시작 당시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으나, 추후 법

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존재한다. 

21)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병기(2014)를 참조할 수 있으며, 본 절은 이 보고서
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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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와 한국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비교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 한국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한국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목적
- 대기업에 대한 소기업 보호·

보호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내용

- 중·대규모 사업체 진입·사업 

확장 금지

- 보호품목으로 사후 결정된 경

우 사업 지속가능, 사업은 기

존수준으로 동결 및 추가 확장

금지

- 대기업 진입·확장자제, 대기

업의 사업이양 권고

- 대기업은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 금지

선정

주체
- 정부 - 동반성장위원회(법률사항) - 정부(중기청)

지정

기간

- 시간별 조사를 통한 소기업 보

호품목 변경
- 3년 기본, 추가 3년 연장 가능

- 고유업종지정 목적 달성 및 지

정 필요성이 없는 경우 해제

대상
- 제조업 대상(서비스업, 수리업 

제외)
-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 제조업

선정

기준

- 보호품목을 제조할 수 있는 능

력이 있는지 여부 등 매우 자

의적인 기준 적용

- 적합업종 선정의 타당성·논

리적 근거 불분명

-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

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

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

업 분야

관련

법률

- 1967년에 법적인 뒷받침이 없

이 시작

- 1984년에 산업발전·규제법

(The 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of India 

; IDR Act)에 법적인 기반을 마

련 

-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 시작

- 2013년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제20조의2에 적

합업종 관련 조항 마련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

률 제3조

자료 ; 이병기(2014)를 참조.

2. 소기업 보호정책의 품목지정 변화 추이

1967년 47개 품목으로 시작된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은 지속적인 증가를 해오다가 

1996년 1,051개로 최고조에 이르다가 2011년 이후 20개 품목을 유지하고 있다. 소기업 

보호품목은 1996년 1,051개로 가장 많은 품목 수를 기록하다가 2002년 961개 품목으로 

감소한 이후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0개 품목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폐지 수순을 밟고 있

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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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인도 소기업 보호정책의 품목지정 변화 추이

연도 보호정책 품목 수 연도 보호정책 품목 수

1967 47 1996 1,051

1970 55 2000 1,027

1976 180 2005 585

1980 833 2010 21

1984 869 2011 20

자료: Martin, Nataraj and Harrison(2014), Mohan(2002) 및 Ministry of 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s(India) 참조 

3. 인도의 경제개혁과 소기업 보호정책의 해제

인도는 1991년 자유화정책 추진이후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같은 소기업 품

목보호 정책을 빠르게 축소·폐지시켜 오고 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소기업 보호제도를 

급속히 축소시키는 정책(de-reservation)을 추진하여 2011년 이후 소규모 보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20개로 축소하였다. 인도 정부가 추진한 소기업 보호정책은 그 정책 의도

는 좋았으나, 그 경제적 성과는 열악하였기 때문에 소기업 보호정책은 완전 폐기가 마땅

하다고 지적22)하고 있다. 

해외의 관련 연구는 아직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에 대한 실증 분석 두 편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Martin et al(2014)은 인도의 소기업품목 보호정책의 목적은 고용성장 및 소

득재분배의 촉진이었지만,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0~2007년 기간 중 소기업품목이 보호 

해제된 지역에서 고용성장이 더 빨랐다고 지적하였다. 인도의 소기업 보호해제 정책은 

진입증가, 보호품목 지역의 신규진입자 중 산출·고용·투자를 확대하였고 또 보호해제

는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증가시키면서 대규모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이 소규모사업체의 고용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다른 기업의 고용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임을 보여준다. 

소득향상 목표와 관련, 소기업 보호정책의 해제는 소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평균

임금을 향상시켰으며, 결국 소기업 보호정책의 제거는 젊고 규모가 큰 사업체의 성장을 

가져와 전체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들 대규모사업체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투자

를 많이 하였다. 인도에서 고용성장의 촉진은 SSI 보호정책을 통해 달성되지 않았다고 

22) Hussain(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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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인도의 경우 소기업 보호정책의 해제는 생산액을 약 5.1% 증가시키고, 임금

을 약 2.1% 증가시키며, 노동생산성을 약 2.9%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3] 인도의 소규모 기업 보호정책의 해제효과 분석결과 

log(노동) log(생산액) Log(자본) Log(임금) log(노동생산성)

추정치 0.008 0.051 0.015 0.021 0.029

  0.01 0.01 0.00 0.03 0.01

주: 연도더미 포함한 결과이며,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Martin(2014)

또한 Garcia-Santana et al(2014)은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은 제조업 부문의 노동자 

1인당 생산액을 6.8%, 전체경제의 노동자 1인당 생산액을 2% 손실을 초래하고 제조업과 

전체경제 총요소생산성을 각각 2%와 0.75% 하락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보호품목이 GDP의 4%, 제조업의 14%를 차지하는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정책

의 제거 시에 비교적 높은 생산성 향상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인도의 소

기업 품목보호 정책이 제거되면 평균기업규모는 10%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에 대한 정책적 함의   39

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에 

대한 정책적 함의

1. 적합업종 법제화의 경제적 문제점

이미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경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비판이 제기

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실패한 고유업종제도의 법적인 부활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

이 최근의 보다 엄밀한 분석방법론을 사용한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를 통해서 동 업종의 생산성, 임금, 산출 및 부가가치 수준이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산업성장을 억제하고 또 산업의 효율성을 낮추는 효과

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 생산액과 출하액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은 약 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노동생산성이 

3.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소정책은 노동생산성 수

준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은 노동생산

성을 약 1.6%~3.2%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해제정책은 출하액, 생산액 및 부가가치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

다. 생산액은 고유업종 해제 이후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는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가 생산규모의 확대를 가져왔다

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

는 노동투입을 약 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투입은 약 13%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투입의 증가와 함께 생산의 증가가 함

께 이루어짐으로써 1인당 급여액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

제로 동 부문의 1인당 금여액은 약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정책은 요소투입량 뿐만 아니라 요소가경 중 1인당 금여액의 상승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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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으로써 근로자의 임금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기 고유업종 제도는 1979~2006년까지 시행되었으

나, 당초 취지와 달리 산업경쟁력 약화, 중소기업의 자생력 저하 등 폐해로 인해 2006년

에 폐지된 실패한 제도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제적 비중 축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시행 중이던 1991~2001년 기간 중에 

중소기업으로 보호된 고유업종이 활성화되기보다 사업 수,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 

측면에서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났다. 고유업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낮고, 

국제경쟁력의 약화에 따라 수입이 급증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대기업의 진입제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고유업종제도의 근본취지가 오늘날 오히려 경

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선화(2012)는 고유업종 제도 시행 

전후의 지정업종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업종지정 해제 이후 동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는 발견되지 않았다.23) 고유업종 분류에 속하는 중소기업

의 경우 고유업종 해제 이후 매출 연평균 증가율이 이전에 비해 1.4% 포인트 높아진 

7.2%대를 기록하였으며 부가가치 평균 증가율 역시 0.9% 포인트 증가한 4.8%를 기록하

였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매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동안 7.4%에서 2.4%로, 부가가

치증가율이 5.7%에서 1.1%로 크게 하락한 것과는 상반된 실적이다. 현재 개정안들도 정

부의 보호업종 지정 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하다. 

둘째로 적합업종 대상기업의 소비자후생의 감소의 문제이다. 적합업종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 및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초래한다. 대기업의 기존사업 철수

를 강제할 경우, 해당업종의 일부 중소기업은 단기적으로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동 업

종의 소비자, 대기업 종사자, 협력사 등 다른 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 대기업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효

과를 초래한다.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

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감소할 수 있다. 두부 산업은 규제완화 이후 종합식품 대기

업이 두부 산업에 진입하면서 시장규모는 포장두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종사자

의 수도 늘고, 두부제품의 품질향상과 다양화로 소비자 후생도 증진. 두부산업에 종사하

는 사업체 수도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완화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하

23) 이선화(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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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두부산업의 규제완화는 유효경

쟁을 촉진하고, 사회적 비용을 약 4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24) 

셋째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기존 중견기업

의 사업규모를 축소시키고,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

다. 대기업 범위를 중소기업법 기준인 300인 이상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막 졸업한 중견기업도 사업축소 및 진입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기업성장을 억제하고 건

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로 적합업종 지정 기업의 경영성과 악화문제이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상기업의 

이익률 감소하였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ROA, ROE는 각각 

0.2%p, 2.7%p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 총고정자산증가율은 각각 5.9%p, 

7.1%p 감소, 매출액증가율 0.6%p 감소하였다.25) 적합업종 실시 이후 적합업종은 성장

성,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쟁력 약화 현상이 발생하

였다. 적합업종 제도를 추진한 2011년 전후의 분석결과, 적합업종 실시 이전에 비해 지

정 이후의 기간에 64.2%의 적합업종은 노동생산성 감소, 61.7%의 적합업종은 실질생산

액 증가율 감소, 53.1%의 적합업종은 사업체수 증가율 감소, 58.0%의 품목은 사업체당 

생산액 증가율 감소하였다.26) 

2.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법적 성격 및 통상마찰 문제

가.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1979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2006년 폐지되었다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부활되었고,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산업이 서비스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는 민간합의기구로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2010. 12)하고 적합업종 지

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 위임하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제도 실행을 위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동반성장위

24) 황인학(2011) 참조

25) 빈기범(2014) 참조

26) 이병기(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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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 

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오영식 

대표발의, 

의안번호 4681)

제6조(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분야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

2. 중소상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통

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법제화되었다.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에 의한 사업 확장에 

대해 일시정지와 같은 잠정조치와 함께 사업조정 내용에 대한 권고, 공표, 이행명령 등

의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대기업의 이행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조정 이행은 동반성장지수 산정이나 SOC 

등 주요 국책사업 입찰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4]를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와 관련된 두 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추진을 위한 주요 법안이 발의되

어 논의 중이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중소기

업 적합업종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적합업종 위반기업에 대해 처벌 등을 주 내용으로 하

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대기업의 진출

금지와 사업이양 강제제도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상충될 수 있고, 한·미 FTA 등 각종 통

상협정 규정과의 충돌 및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의 사업이양 시 손실보전

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된다. 제정안은 대기업의 사업

이양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규모의 국가재정 소요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국가의 중소기

업 보호의무와 대기업 등의 영업의 자유가 대립되는 사안이며, 정부의 시장개입이 강화

될수록 국제통상규범에 접촉될 가능성이 크다.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금지의 법

제화는 대기업의 재산권 행사 또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므로 위헌의 소지

가 크고, 통상규범에 위배될 우려가 증대된다. 

[표 14]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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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법안의 주요내용

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적합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업종의 지정·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7조(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 등”이라 한다)은 적합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부당

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사업이양 권고) ①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

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당 대기업 등에게 그 사업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2. 기업의 분할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조(적합업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기준,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적합업종의 사업을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이양하는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

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중소상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 등에 대한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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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중소상인에 대한 재정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관련 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대표

발의, 의안번호 

9618)

제29조(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업종·품

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

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참여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대기업 등”이라 한다)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기업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

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

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

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

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

개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

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오영식의원 대표발의), 2013.6; 산업통
상자원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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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기 적합업종 관련법의 법적 성격 상 문제점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수행업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수행업무

가 공무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동반성장위원회를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 있다. 동반

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지정에 대한 대기업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

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

우,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할 수 있다.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해당 기업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해당 대기업의 이행 명령 불이행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 더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은 민간의 자율적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의 사업조

정 절차로 넘어간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조정 권고, 공표 및 이행을 명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제한할 수 있

다. 동반성장위원회를 공무수탁사인으로 본다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행위는 행정주

체가 행하는 공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27) 여기에 더해서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면 더욱 명확하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운영 주체와 통상규범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기

관 운영에 따른 당국의 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 GATS와 한-미 FTA 등에서는 당국의 조

치를 분쟁 대상 및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GATS 제1.3조, 한-미 FTA 제11.1조 등에

서는 통상분쟁의 원인이 되는 조치의 주체를 당국(authority)으로 규정하고 있다.28) 동

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상생법 제20조의2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및 공표 등으

로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27) 강현호·이제희(2014) 참조 

28) WTO GATS 제1.3조에서 당국은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비정부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현행 제도상으로 ‘조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성격에 따라 판정된다. 특히 적합업종제도
를 법제화하여 정부기관이 운영할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성격과 관계없이 ‘당국의 조치’로 통상
규범에 위배된다. 한-미 FTA 제1.4조에서 “조치는 모든 법·규정·절차·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라고 하
고 있고, 한-EU FTA 제7.2조에서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
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자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6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역할 대행의 민간기관으로 당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의 자율합의와 사업조정이 연계된 형태로 운영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조정이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29)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사업조정이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국의 조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30) 따라서 정부기관이 직접 적합업종 지정하고, 사업조정까지 수

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국의 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더욱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31) 

김제남 의원 및 오영식 의원안과 같이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

로 행정제재에 해당되어 통상규범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김제남 의원 

및 오영식 의원안에 따르게 되면 중소기업청장이 최종적으로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

고, 중소기업청장이 신청에 따라 사업조정도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행정제재를 국가기

관이 하는 것이 된다. 특히 사업조정에 따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제재에 해당된다. 

다. 적합업종 제도와 통상규범 상의 문제점32)

적합업종 제도와 국제 통상 규범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국제통

상 규범 상 기본원칙 위반 문제와 국제 투자협정 위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미 

OECD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

이다. OECD 경제조사보고서 2014년 한국편에서는 적합업종 제도가 전체 생산성과 소비

자 편익을 감소시키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33) OECD에서는 주요 시장에 대해서 대기업

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제한함으로써 생산성과 소비자 편익에 저

해되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적합업종제도가 미

국 프랜차이즈 업종에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미국 주요 투자자들에게 악영

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34) 동반성장위원회가 정부의 재정지원과 위원장 임명 

등 정부와 유관되어 있는 기관인 점을 확인하고 있다. 

29) 조영재(2013) 참조

30) 정누리(2013) 참조

31) 이동근(2014) 참조 

32) 이병기·정승영(2014) 참조

33) OECD Economic Survey-Korea, June 2014

34) USTR, 2015 NTE 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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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국제 통상규범상의 주요 원칙 위반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제통상규범에서는 내

국민 대우와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부여하여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국 간에 정해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ATS 제16조에서

는 국가 간에 완전 자유화 조치 합의가 이루어진 업종에 대해서 시장 진입을 규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 수 제한, 서비스 공급 총량 제한 등 6가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GATS 제16조의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더구나, 중소기

업의 보호가 GATS 제20조의 시장접근 허용 의무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통상규범

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에서는 개방 유보 업종목록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합업종이 해당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위반하

는 것이 된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 반면, 한-EU FTA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 대해서 양허된 업종

의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에는 사회적 또는 경

제적 취약집단에 대한 우대조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취약집단에 해당되기 

어려워 한-EU FTA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서비스 

업종에서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 주요 통상규범의 기본 원칙 조항을 직접적

으로 위반하고 있다. 

둘째로 투자협정 위반 문제이다. 투자협정에서는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공정하

고 형평한 대우,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35)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위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

지 등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 영업활동을 제

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문제를 위

반하고 있다. 또한 적합업종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사업의 업종에서 철수 

또는 중단하게 되는 상황인 경우에 간접수용에 해당되며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위반한다

는 점에서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35) 여기서 최혜국 대우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최고의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란 국제법이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 최소대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당한 직·
간접수용은 당사자 국가 정부가 정당한 보상 없이 상대국 투자자 재산을 수용(직접수용) 또는 사실상 경제
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조치(간접수용)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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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현행 적합업종 관련 법률안의 통상관련법 위반가능성 검토

조치 관련 통상법 관련

김제남 

의원안

- 정부기관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기업 등이 법적으로 해당 업종 사업

참여를 제한받게 되면 적합업종 지정 업무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

치게 됨.

- 이것은 행정처분으로 당사국의 조치에 해당

- 특정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

는 경우 국제통상조약 당사국의 대기업 등에

게 이를 준수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

- 국제통상조약 상 해당업종에 대한 투자개방

이 양허되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양허 및 시

장접근의무의 위반을 초래

오영식 

의원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정부기관의 일방

적인 지정에 의해 운용되는 경우에는 통상법

상 당사국의 조치에 해당

-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하는 것을 

권고 가능

-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업종에 따

라 국제통상당사국 기업의 투자를 직접 제약

한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제통상규범과의 상

충가능성 더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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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1. 본 연구의 주요결과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유사한 정책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있고 정치권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

서는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성과를 최근의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사

용하여 분석하여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법제화되어 정

부가 고유업종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오랜 기간 중소기업을 보호하였던 과거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효과를 보다 엄밀한 계량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현행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또 적합업종 법제화가 갖

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과거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그것이 목적하였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인도의 경우에 소기업 보호해제 이후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이 오히려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역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경

우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생산성 및 생산액이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 생산액과 출하액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은 

약 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노동생산성이 3.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으로 생산액은 약 11% 증가, 부가가

치는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가 생산규모의 확대

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해제는 노동투입을 약 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투입은 약 

13%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로 동 부문의 1인당 

금여액은 약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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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관련법으로 고유업종을 지정하는 등 법

제화하여 추진하였던 중소기업 보호제도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고유업종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보호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부문의 생산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거나 정부

가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는 실패한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인 부활에 불과하다. 중

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소비자후생 감소, 중견·중소기업 성장 억제 및 적합업종 기업

의 성과악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판 중기 적합업종 제도라 할 수 있는 인도 

소기업 보호제도가 최근 축소·폐지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제화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특

정 업종에 대한 경쟁의 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특성을 그대로 포함하는 제도로서 자원배분의 왜곡, 생산성 향상의 억제, 

기업규모분포의 왜곡 등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으로 즉시 폐지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운영 주체와 통상규범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기관 

운영에 따른 당국의 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상생법에 따

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및 공표 등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역할 대행의 민간기관으로 당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행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라는 공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의 자율합의와 사업조정이 연계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조정이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특히 중

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사업조정이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국의 조치에 해당된다

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직접 적합업종 지정하고, 사업조정까지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국의 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더욱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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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합업종 제도는 국제 통상규범상의 주요 원칙 위반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제통

상규범에서는 내국민 대우와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부여하여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당사

자국 간에 정해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 한-EU FTA에서는 개방 유보 업종목록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합업종이 해

당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한-EU FTA의 경

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 대해서 양허된 업종의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서비스 업종에서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 주요 통상규범의 기본 원칙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협정 위반 문제이다. 투자협정에서는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적

합업종제도는 위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부당한 직·간

접수용 금지 등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또한 적합업종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사업의 업종에서 철수 또는 중단하게 되는 상황인 경우에 간접수용에 해당되며 정

당한 보상이 없으면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를 위반하

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생산성 저하 등 경제

적인 비효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법제화되는 경우 국제통상법 상 당국의 조치에 해당

되고 또 통상규범을 위반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

업 적합업종의 확대 및 정부 지정 등 법제화하는 것은 이같은 국제통상 규범을 더욱 명

확하게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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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중소기업 고유업종 관련법 변천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

1979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79.3.6 1976.1.1

1980 　 　

1981 　 　

1982 　 　

1983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83.8.11 　

1984 　 　

1985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84.12.31 1984.2.1

1986 　 　

1987 　 　

1988 　 　

1989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89.8.30 　

1990 　 　

1991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91.5.14(이전과 같음) 　

1992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92.8.31 1992.1.1

1993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93.3.6(이전과 같음) 　

1994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94.12.14 　

1995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1995.7.1

→5-digit 시작, 위표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범위중위표에

명기된 업종에 한함.

　

1996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1996.2.9 　

1997 　 　

1998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1998.2.24 1998.2.18

1999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1999.4.19 　

2000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0.9.6 2000.3.1

2001 　 　

2002 　 　

2003 　 　

2004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4.4.10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4.8.7 　

2005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3.25

→별표 삭제 시행일(2007.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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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올
제
조
업
, 
양
말
류
제
조
업
, 
섬
유
장
갑
제
조
업
, 
면
이
불
솜

제
조
업
, 
기
타
솜
제
조
업
, 
부
직
포
제
조
업
, 
작
업
장
갑
제
조
업
, 
가
방
제
조
업
, 
핸
드
백
제
조
업
, 
휴
대
용

 

케
이
스
류
제
조
업
, 
서
가
제
조
업
, 
실
험
대
제
조
업
, 
책
선
반
제
조
업
, 
책
장
제
조
업
, 
보
관
상
자
제
조
업
, 

학
교
용
 책

걸
상
제
조
업
, 
도
서
카
아
드
함
제
조
업
, 
박
물
관
진
열
대
제
조
업
, 
노
트
제
조
업
, 
장
부
책
제
조

업
, 
일
기
책
제
조
업
, 
앨
범
제
조
업
, 
회
계
장
제
조
업
, 
연
습
장
제
조
업
, 
바
인
더
제
조
업
, 
연
하
장
제
조

업
, 
성
냥
제
조
업
, 
안
경
테
제
조
업
, 
악
기
제
조
업
, 
공
류
제
조
업
, 
낚
시
도
구
제
조
업
, 
탁
구
대
제
조
업
, 

유
아
용
 승

용
물
제
조
업
, 
봉
제
완
구
제
조
업
, 
카
니
발
용
품
제
조
업
, 
가
발
제
조
업
, 
가
눈
섭
제
조
업
, 
펜

대
제
조
업
, 
크
레
용
파
스
텔
제
조
업
, 
스
템
프
제
조
업
, 
타
이
프
용
 리

본
제
조
업
, 
카
본
지
제
조
업
, 
지
우

개
제
조
업
, 
흑
판
제
조
업
, 
물
감
제
조
업
, 
우
산
제
조
업
, 
양
산
제
조
업
, 
빗
제
조
업
, 
화
장
용
분
첩
 및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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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중
소
기
업
 고

유
업
종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지

정
품
목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해

제
품
목

드
제
조
업
 ,
 슬

라
이
드
화
스
나
제
조
업
, 
마
네
킹
제
조
업
, 
골
판
지
상
자
제
조
업
, 
지
대
제
조
업
, 
종
이
컵

제
조
업
, 
습
강
지
제
조
업
, 
골
판
지
제
조
업
, 
판
지
상
자
제
조
업
, 
세
탁
비
누
제
조
업
, 
광
택
제
제
조
업
, 
양

초
제
조
업
, 
재
생
타
이
어
제
조
업
, 
고
무
장
갑
제
조
업
, 
폴
리
에
치
렌
 및

 폴
리
프
로
피
렌
필
름
 제

조
업
, 

염
화
비
닐
열
수
축
라
벨
제
조
업
, 
플
리
스
티
렌
페
이
퍼
쉬
트
제
조
업
, 
플
라
스
틱
주
방
용
품
제
조
업
, 
플
라

스
틱
용
기
 및

 육
묘
상
자
제
조
업
, 
폴
리
프
로
피
렌
포
대
제
조
업
, 
폴
리
에
치
렌
포
대
제
조
업
, 
합
성
수
지

제
끈
제
조
업
, 
재
생
플
라
스
틱
제
품
제
조
업
, 
거
울
판
(거

울
을
 포

함
한
다
)제

조
, 
위
생
약
품
용
 유

리
제

품
제
조
업
, 
화
장
품
용
 유

리
제
품
제
조
업
, 
생
석
회
제
조
업
, 
소
석
회
제
조
업
, 
공
업
용
수
경
성
석
회
제
조

업
, 
공
업
용
수
경
성
석
분
제
조
업
, 
블
럭
·
벽
돌
·
기
와
제
조
업
, 
흄
관
제
조
업
, 
콘
크
리
트
전
주
제
조
업
, 

콘
크
리
트
파
일
제
조
업
, 
유
리
용
도
가
니
제
조
업
, 
연
마
지
석
제
조
업
, 
미
강
류
제
조
업
, 
옥
수
수
기
름
제

조
업
, 
서
류
전
분
제
조
업
, 
동
물
약
품
제
조
업
, 
석
유
심
지
제
조
업
, 
증
기
보
일
러
제
조
업
, 
난
반
용
보
일

러
제
조
업
, 
가
정
용
보
일
러
제
조
업
, 
버
너
제
조
업
, 
구
멍
탄
용
연
소
기
제
조
업
, 
구
멍
탄
난
로
제
조
업
, 

국
수
제
조
업
, 
당
면
제
조
업
, 
장
류
(간

장
·
된
장
·
고
추
장
·
춘
장
에
 
한
한
다
)제

조
업
, 
두
부
제
조
업
, 

상
업
인
쇄
업
, 
음
반
 및

 녹
음
테
이
프
제
조
업
, 
 포

푸
라
제
품
제
조
업
, 
석
건
재
제
조
업
, 
해
면
양
식
, 
어

업
, 
수
산
물
통
조
림
제
조
업
, 
수
산
물
냉
동
·
냉
장
제
조
업
, 
유
창
청
소
업

19
89

-
중
소
기
업
 사

업
조

정
법
 시

행
령
: 
시

행
 1
98

9.
8.
30

울
타
리
철
선
제
조
업
, 
쇠
못
제
조
업
, 
주
물
및
다
이
캐
스
팅
용
재
생
알
루
미
늄
제
조
업
, 
아
연
말
제
조
업
, 

아
연
및
알
루
미
늄
다
이
캐
스
팅
제
조
업
, 
철
제
학
생
용
책
걸
상
제
조
업
, 
철
망
제
조
업
, 
땜
납
제
조
업
, 
맨

홀
제
조
업
, 
고
압
가
스
용
기
제
조
업
, 
스
테
인
레
스
용
접
강
관
제
조
업
, 
동
모
세
관
제
조
업
, 
도
금
업
, 
침

강
탄
산
칼
슘
제
조
업
, 
생
석
회
제
조
업
, 
탄
산
가
스
제
조
업
, 
아
연
화
제
조
업
, 
동
력
탈
곡
기
제
조
업
, 
사

료
절
단
기
제
조
업
, 
베
어
링
용
강
구
제
조
업
, 
방
열
기
제
조
업
, 
수
동
식
밸
브
제
조
업
, 
롤
러
체
인
제
조
업
, 

선
반
제
조
업
, 
밀
링
기
제
조
업
, 
정
미
기
제
조
업
, 
용
접
기
제
조
업
, 
곡
물
건
조
기
제
조
업
, 
상
업
용
저
울

제
조
업
, 
오
일
크
리
너
제
조
업
, 
벽
시
계
제
조
업
, 
탁
상
시
계
제
조
업
, 
길
이
제
조
업
, 
안
경
테
제
조
업
, 
안

경
렌
즈
제
조
업
, 
자
동
소
화
기
제
조
업
, 
피
난
기
구
제
조
업
, 
축
압
기
제
조
업
, 
박
용
전
기
방
식
제
제
조
업
, 

현
창
제
조
업
, 
박
용
송
풍
기
제
조
업
, 
선
등
제
조
업
, 
박
용
관
이
음
쇠
제
조
업
, 
소
형
조
타
기
제
조
업
, 
박

용
사
다
리
제
조
업
, 
일
반
선
박
제
조
업
, 
탱
크
크
리
닝
머
신
제
조
업
, 
선
박
용
문
제
조
업
, 
소
형
프
로
펠
러

제
조
업
, 
박
용
전
선
제
조
업
, 
부
스
공
중
전
화
제
조
업
, 
시
내
단
자
함
제
조
업
, 
노
브
제
조
업
, 
이
어
폰
제

조
업
, 
헤
드
폰
제
조
업
, 
전
자
메
가
폰
제
조
업
, 
인
터
폰
제
조
업
, 
마
그
네
트
선
제
조
업
, 
전
자
기
기
용
휴

즈
제
조
업
, 
어
학
실
습
기
제
조
업
, 
플
러
그
부
착
코
오
드
제
조
업
, 
안
테
나
제
조
업
, 
트
랜
스
포
머
제
조
업
, 

플
러
그
및
잭
제
조
업
, 
철
심
코
아
제
조
업
, 
리
드
와
이
어
제
조
업
, 
동
복
강
선
제
조
업
, 
리
크
로
우
저
제
조

강
관
전
주
(1
99

2.
9.
1)
, 

폴
리
에
틸
레
피
복
강
관
(1
99

2.
9.
1)
, 

쌀
통
제
조
업
(1
99

2.
9.
1)
, 

고
체
가
성
소
다
 

제
조
업

(1
99

2.
9.
1)
, 
액
상
고
상
 
염
화
아
연
 
제
조
업
(1
99

2.
9.
1)
, 
황

산
알
루
미
늄
 

제
조
업
(1
99

2.
9.
1)
, 

유
성
페
이
튼
 

제
조
업

(1
99

2.
9.
1)
, 
수
성
페
인
트
 
제
조
업
(1
99

2.
9.
1)
, 
소
석
회
 
제

조
업
(1
99

2.
9.
1)
, 
유
기
계
면
활
성
제
제
조
업
(1
99

2.
9.
1)
, 
조

제
계
면
활
성
제
제
조
업
(1
99

2.
9.
1)
, 

황
화
소
다
 

제
조
업

(1
99

2.
9.
1)
, 
부
동
액
 
제
조
업
(1
99

2.
9.
1)
 
,브

레
이
크
액
 
제

조
업
(1
99

2.
9.
1)
, 
손
목
시
계
케
이
스
 제

조
업
(1
99

2.
9.
1)
, 
전

동
체
인
호
이
스
트
제
조
업
(1
99

2.
9.
1)
, 

소
화
기
제
조
업

(1
99

2.
9.
1)
, 

소
방
호
스
 

및
 

소
방
용
금
속
구
 

제
조
업

(1
99

2.
9.
1)
, 
가
스
미
터
기
 
제
조
업
(1
99

2.
9.
1)
, 
구
명
정
 
제

조
업
(1
99

2.
9.
1)
, 
화
재
경
보
기
류
 제

조
업
(1
99

2.
9.
1)
, 
피
뢰

탄
기
반
 제

조
업
(1
99

2.
9.
1)
, 
콘
넥
타
류
 제

조
업
(1
99

2.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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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중
소
기
업
 고

유
업
종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지

정
품
목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해

제
품
목

업
, 
컷
아
웃
스
위
치
제
조
업
, 
고
장
구
간
자
동
개
폐
기
제
조
업
, 
지
대
봉
사
제
조
업
, 
배
낭
·
수
통
피
·
안

전
삽
피
제
조
업
, 
천
막
제
조
업
, 
작
업
장
갑
제
조
업
, 
이
불
·
요
제
조
업
, 
폴
리
프
로
피
렌
직
물
포
대
제
조

업
, 
면
거
즈
제
조
업
, 
세
폭
직
물
제
조
업
, 
면
이
불
솜
제
조
업
, 
타
올
제
조
업
, 
양
말
편
조
업
, 
장
갑
편
조

업
, 
자
수
제
품
(전

자
자
수
제
품
에
 한

한
다
)제

조
업
, 
실
험
대
제
조
업
, 
비
제
조
업
, 
책
장
제
조
업
, 
박
물

관
진
열
대
제
조
업
, 
장
부
책
제
조
업
, 
회
계
장
제
조
업
, 
성
냥
제
조
업
, 
스
템
프
제
조
업
, 
흑
판
제
조
업
, 
악

기
제
조
업
, 
가
발
제
조
업
, 
가
눈
썹
제
조
업
, 
가
방
제
조
업
, 
핸
드
백
제
조
업
, 
휴
대
용
케
이
스
류
제
조
업
, 

물
감
제
조
업
, 
화
장
용
분
첩
및
패
드
제
조
업
, 
마
네
킹
제
조
업
, 
기
타
낚
시
장
비
제
조
업
, 
연
습
장
제
조
업
, 

바
인
더
제
조
업
, 
연
하
장
제
조
업
, 
탁
구
대
제
조
업
, 
타
이
프
용
리
본
제
조
업
, 
카
본
지
제
조
업
, 
우
산
제

조
업
, 
양
산
제
조
업
, 
신
변
모
조
장
신
품
(의

복
장
식
)제

조
업
, 
노
트
제
조
업
, 
일
기
책
제
조
업
, 
앨
범
제
조

업
, 
유
아
용
승
용
물
제
조
업
, 
봉
제
완
구
제
조
업
, 
지
우
개
제
조
업
, 
거
울
판
제
조
업
, 
크
레
용
파
스
텔
제

조
업
, 
양
초
제
조
업
, 
염
화
비
닐
열
수
축
라
벨
제
조
업
, 
합
성
수
지
제
끈
제
조
업
, 
이
륜
차
용
안
전
모
 이

컵

제
조
업
, 
판
지
상
자
제
조
업
, 
세
탁
비
누
제
조
업
, 
폴
리
에
치
렌
포
대
제
조
업
, 
발
포
폴
리
스
치
렌
(E
P
S)

내
포
장
용
성
형
제
품
제
조
업
, 
폴
리
에
치
렌
및
폴
리
프
로
피
렌
필
름
제
조
업
, 
골
판
지
상
자
제
조
업
, 
습
강

지
제
조
업
, 
광
택
제
제
조
업
, 
골
판
지
제
조
업
, 
재
생
타
이
어
제
조
업
, 
고
무
장
갑
제
조
업
, 
플
라
스
틱
용

기
제
조
업
, 
폴
리
스
치
렌
페
이
퍼
쉬
트
제
조
업
, 
상
업
인
쇄
업
, 
크
라
프
트
지
포
대
제
조
업
, 
발
포
폴
리
스

치
렌
(E
P
S)
의
관
및
판
제
조
업
, 

접
착
제
제
조
업
, 

재
생
플
라
스
틱
원
료
제
조
업
, 

콘
크
리
트
블
럭
·
벽

돌
·
기
와
제
조
업
, 
유
리
용
도
가
니
제
조
업
, 
연
마
지
석
제
조
업
, 
위
생
약
품
용
유
리
제
품
제
조
업
, 
화
장

품
용
유
리
제
품
제
조
업
, 
연
마
지
및
포
제
조
업
, 
아
스
콘
제
조
업
, 
미
강
유
제
조
업
, 
옥
수
수
기
름
제
조
업
, 

동
물
약
품
제
조
업
, 
서
류
전
분
제
조
업
, 
양
곡
도
정
업
, 
국
수
제
조
업
, 
당
면
제
조
업
, 
두
부
제
조
업
, 
봉
합

침
제
조
업
, 
보
청
기
제
조
업
, 
의
료
용
물
질
생
성
기
제
조
업
, 
자
기
치
료
기
제
조
업
, 
어
육
연
제
품
제
조
업
, 

적
오
징
어
조
미
가
공
식
품
제
조
업
, 

일
회
용
주
사
기
및
수
액
세
트
제
조
업
, 

의
료
용
수
술
기
구
류
제
조
업
, 

석
유
심
지
제
조
업
, 
구
멍
탄
용
연
소
기
제
조
업
, 
구
멍
탄
난
로
제
조
업
, 
증
기
보
일
러
제
조
업
, 
난
방
용
 보

일
러
제
조
업
, 
가
정
용
보
일
러
제
조
업
, 
버
너
제
조
업
, 
석
건
재
제
조
업
, 
석
공
예
제
조
업
, 
전
기
절
연
유

제
조
업
, 
기
타
비
윤
활
유
(프

로
세
스
유
)제

조
업
, 
바
이
오
에
너
지
제
조
업
수
산
물
냉
동
냉
장
제
조
업
, 
포

푸
라
제
품
제
조
업
, 
유
창
청
소
업
, 
음
반
및
녹
음
테
이
프
제
조
업

무
정
전
 전

원
장
치
 제

조
업
(1
99

2.
9.
1)
, 
등
안
정
기
 제

조
업

(1
99

2.
9.
1)
, 
아
아
크
용
접
기
(1
99

2.
9.
1)
, 
배
선
기
구
 제

조
업

(1
99

2.
9.
1)
, 

전
기
도
관
용
 
조
인
트
 
및
 
부
착
물
 
제
조
업

(1
99

2.
9.
1)
, 
저
항
용
접
기
 
제
조
업
(1
99

2.
9.
1)
, 
정
류
기
 
제

조
업
(1
99

2.
9.
1)
, 
혼
방
방
모
직
물
 제

조
업
(1
99

2.
9.
1)
, 
순
방

모
직
물
 
제
조
업
(1
99

2.
9.
1)
, 

기
타
솜
 
제
조
업
(1
99

2.
9.
1)
, 

순
방
모
사
 

제
조
업
(1
99

2.
9.
1)
, 

혼
방
방
모
사
 

제
조
업

(1
99

2.
9.
1)
, 
부
직
포
 제

조
업
(1
99

2.
9.
1)
, 
기
타
침
구
 및

 관

련
제
품
 
제
조
업
(1
99

2.
9.
1)
, 

책
선
반
 
제
조
업
(1
99

2.
9.
1)
, 

서
가
제
조
업
(1
99

2.
9.
1)
, 
보
관
상
자
 제

조
업
(1
99

2.
9.
1)
, 
학

교
용
 책

걸
상
 제

조
업
(1
99

2.
9.
1)
, 
도
서
카
아
드
함
 제

조
업

(1
99

2.
9.
1)
, 
공
류
제
조
업
(1
99

2.
9.
1)
, 
슬
라
이
드
화
스
나
 제

조
업
(1
99

2.
9.
1)
, 
싱
크
대
 제

조
업
(1
99

2.
9.
1)
, 
폴
리
에
치
렌

 

및
 폴

리
프
로
피
렌
필
름
 제

조
업
(1
99

2.
9.
1)
, 
점
토
기
와
 제

조
업
(1
99

2.
9.
1)
, 
복
층
유
리
 제

조
업
(1
99

2.
9.
1)
, 
타
일
시
멘

트
 
제
조
업
(1
99

2.
9.
1)
, 
흄
관
 
제
조
업
(1
99

2.
9.
1)
, 
배
합
사

료
 
제
조
업
(1
99

2.
9.
1)
, 
김
치
류
 
제
조
업
(1
99

2.
9.
1)
, 
장
류

 

제
조
업
(1
99

2.
9.
1)
, 
국
산
차
 제

조
업
(1
99

2.
9.
1)
, 
바
이
오
에

너
지
 

제
조
업
(1
99

2.
9.
1)
, 

수
산
물
통
조
림
 

제
조
업

(1
99

2.
9.
1)

19
92

-
중
소
기
업
 사

업
조

정
법
 시

행
령
: 
시

행
 1
99

2.
8.
31

울
타
리
철
선
제
조
업
, 
쇠
못
제
조
업
, 
주
물
및
다
이
캐
스
팅
용
재
생
알
루
미
늄
제
조
업
, 
아
연
말
제
조
업
, 

아
연
및
알
루
미
늄
다
이
캐
스
팅
제
조
업
, 
철
제
학
생
용
책
걸
상
제
조
업
, 
고
압
가
스
용
기
제
조
업
, 
도
금
업
, 

철
망
제
조
업
, 
땜
납
제
조
업
, 
맨
홀
제
조
업
, 
스
텐
레
스
용
접
강
관
제
조
업
, 
동
모
세
관
제
조
업
, 
강
관
전

강
관
전
주
제
조
업
(1
99

4.
9.
1)
, 

폴
리
에
틸
렌
피
복
강
관
제
조

업
(1
99

4.
9.
1)
, 
 쌀

통
제
조
업
(1
99

4.
9.
1)
, 
고
체
가
성
소
다
제

조
업
(1
99

4.
9.
1)
, 

액
상
고
상
염
화
아
연
제
조
업
(1
99

4.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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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중
소
기
업
 고

유
업
종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지

정
품
목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해

제
품
목

주
제
조
업
, 
폴
리
에
틸
렌
피
복
강
관
, 
쌀
통
제
조
업
, 
생
석
회
제
조
업
, 
탄
산
가
스
제
조
업
, 
아
연
화
제
조

업
, 
침
강
탄
산
칼
슘
제
조
업
, 
고
체
가
성
소
다
제
조
업
, 
액
상
·
고
상
염
화
아
제
조
업
, 
황
산
알
루
미
늄
제

조
업
, 
유
성
페
인
트
제
조
업
, 
수
성
페
인
트
제
조
업
, 
소
석
회
제
조
업
, 
유
기
계
면
활
성
제
제
조
업
, 
조
제

계
면
활
성
제
제
조
업
, 
규
산
소
다
제
조
업
, 
황
화
소
다
제
조
업
, 
부
동
액
제
조
업
, 
브
레
이
크
액
제
조
업
, 

수
동
식
밸
브
제
조
업
, 
롤
라
체
인
제
조
업
, 
동
력
탈
곡
기
제
조
업
, 
사
료
절
단
기
제
조
업
, 
곡
물
건
조
기
제

조
업
, 
선
반
제
조
업
, 
밀
링
기
제
조
업
, 
정
미
기
제
조
업
, 
상
업
용
저
울
(가

정
용
저
울
을
 포

함
한
다
)제

조

업
, 
오
일
크
리
너
(오

일
클
래
리
파
이
어
를
 포

함
한
다
),
 베

아
링
용
강
구
제
조
업
, 
벽
시
계
제
조
업
, 
탁
상

시
계
제
조
업
, 
길
이
계
(자

에
 한

한
다
)제

조
업
 ,
 용

접
기
(전

기
용
접
기
를
 제

외
한
다
)제

조
업
, 
방
열
기

(라
디
에
타
에
 한

한
다
)제

조
업
, 
안
경
렌
즈
제
조
업
, 
안
경
테
제
조
업
, 
자
동
소
화
기
제
조
업
, 
피
난
기
구

제
조
업
, 
축
압
기
제
조
업
, 
손
목
시
계
케
이
스
제
조
업
, 
전
동
체
인
호
이
스
트
제
조
업
, 
소
화
기
제
조
업
, 

소
방
호
스
및
소
방
용
금
속
구
제
조
업
, 
가
스
미
터
기
제
조
업
, 
박
용
전
기
방
식
제
제
조
업
, 
선
박
용
문
제
조

업
, 
현
창
제
조
업
, 
박
용
관
이
음
쇠
제
조
업
, 
박
용
송
풍
기
제
조
업
, 
소
형
프
로
펠
라
제
조
업
, 
소
형
조
타

기
제
조
업
, 
박
용
전
선
제
조
업
, 
선
등
제
조
업
, 
박
용
사
다
리
제
조
업
, 
일
반
선
박
제
조
업
, 
탱
크
크
리
닝

머
신
제
조
업
, 
구
명
정
제
조
업
, 
이
어
폰
제
조
업
, 
어
학
실
습
기
제
조
업
, 
헤
드
폰
제
조
업
, 
전
자
메
가
폰

제
조
업
, 
인
터
폰
제
조
업
, 
부
스
공
중
전
화
제
조
업
, 
시
내
단
자
함
제
조
업
, 
플
러
그
부
착
코
오
드
제
조
업
, 

마
그
네
트
선
제
조
업
, 
노
브
제
조
업
, 
전
자
기
기
용
휴
즈
제
조
업
, 
안
테
나
제
조
업
, 
트
랜
스
포
머
제
조
업
, 

플
러
그
및
짹
제
조
업
, 
철
심
코
아
제
조
업
, 
리
드
와
이
어
제
조
업
, 
화
재
경
보
기
류
제
조
업
, 
피
뢰
탄
기
반

제
조
업
, 
콘
넥
타
류
제
조
업
, 
동
복
강
선
제
조
업
, 
컷
아
웃
스
위
치
제
조
업
, 
고
장
구
간
자
동
개
폐
기
제
조

업
, 
리
크
로
우
저
제
조
업
, 
무
정
전
전
원
장
치
제
조
업
, 
등
안
정
기
제
조
업
, 
아
아
크
용
접
기
제
조
업
, 
배

선
기
구
제
조
업
, 
전
기
도
관
용
조
인
트
및
부
착
물
)제

조
업
, 
저
항
용
접
기
제
조
업
, 
정
류
기
제
조
업
, 
지
대

봉
사
제
조
업
, 
면
거
즈
제
조
업
, 
세
폭
직
물
제
조
업
, 
이
불
·
요
제
조
업
, 
배
낭
·
수
통
피
·
안
전
삽
피
제

조
업
, 
천
막
제
조
업
, 
면
이
불
솜
제
조
업
, 
타
올
제
조
업
, 
작
업
장
갑
제
조
업
, 
양
말
편
조
업
, 
장
갑
편
조

업
, 
자
수
제
품
(전

자
자
수
제
품
에
 한

한
다
)제

조
업
, 
순
방
모
직
물
제
조
업
, 
혼
방
방
모
직
물
제
조
업
, 
기

타
솜
제
조
업
, 
순
방
모
사
제
조
업
, 
혼
방
방
모
사
제
조
업
, 
부
직
포
제
조
업
, 
기
타
침
구
및
관
련
제
품
제
조

업
, 
폴
리
프
로
피
렌
직
물
포
대
제
조
업
, 
가
방
제
조
업
, 
핸
드
백
제
조
, 
휴
대
용
케
이
스
류
제
조
업
, 
실
험

대
제
조
업
, 
물
감
제
조
업
, 
우
산
제
조
업
, 
양
산
제
조
업
, 
화
장
용
분
첩
및
패
드
제
조
업
, 
마
네
킹
제
조
업
, 

기
타
낚
시
장
비
제
조
업
, 
비
제
조
업
, 
모
조
장
식
품
(의

복
장
식
)제

조
업
, 
책
장
제
조
업
, 
박
물
관
진
열
대

제
조
업
, 
노
트
제
조
업
, 
장
부
책
제
조
업
, 
일
기
책
제
조
업
, 
앨
범
제
조
업
, 
회
계
장
제
조
업
, 
연
습
장
제
조

업
, 
바
인
더
제
조
업
, 
연
하
장
제
조
업
, 
성
냥
제
조
업
, 
탁
구
대
제
조
업
, 
유
아
용
승
용
물
제
조
업
, 
봉
제
완

황
산
알
루
미
늄
제
조
업
(1
99

4.
9.
1)
, 

유
성
페
인
트
제
조
업

(1
99

4.
9.
1)
, 
수
성
페
인
트
제
조
업
(1
99

4.
9.
1)
, 
소
석
회
제
조

업
(1
99

4.
9.
1)
, 
유
기
계
면
활
성
제
제
조
업
(1
99

4.
9.
1)
, 
조
제

계
면
활
성
제
제
조
업
(1
99

4.
9.
1)
, 

규
산
소
다
제
조
업

(1
99

4.
9.
1)
, 
황
화
소
다
제
조
업
(1
99

4.
9.
1)
, 
부
동
액
제
조
업

(1
99

4.
9.
1)
, 
브
레
이
크
액
제
조
업
(1
99

4.
9.
1)
, 
손
목
시
계
케

이
스
제
조
업
(1
99

4.
9.
1)
, 

전
동
체
인
호
이
스
트
제
조
업

(1
99

4.
9.
1)
, 
소
화
기
제
조
업
(1
99

4.
9.
1)
, 
소
방
호
스
 
및
 
소

방
용
 
금
속
구
제
조
업
제
조
업
(1
99

4.
9.
1)
, 
가
스
미
터
기
제
조

업
(1
99

4.
9.
1)
, 
구
명
정
제
조
업
(1
99

4.
9.
1)
, 
화
재
경
보
기
류

제
조
업
(1
99

4.
9.
1)
, 
피
뢰
탄
기
반
제
조
업
(1
99

4.
9.
1)
, 
콘
넥

타
류
제
조
업
(1
99

4.
9.
1)
, 

무
정
전
 

전
원
장
치
제
조
업

(1
99

4.
9.
1)
, 
등
안
정
기
제
조
업
(1
99

4.
9.
1)
, 
아
아
크
용
접
기

제
조
업
(1
99

4.
9.
1)
, 
배
선
기
구
제
조
업
(1
99

4.
9.
1)
, 
전
기
도

관
용
제
조
업
(1
99

4.
9.
1)
, 

저
항
용
접
기
제
조
업
(1
99

4.
9.
1)
, 

정
류
기
제
조
업
(1
99

4.
9.
1)
, 
순
방
모
직
물
제
조
업
(1
99

4.
9.
1)
, 

혼
방
방
모
직
물
제
조
업
(1
99

4.
9.
1)
, 

기
타
솜
제
조
업

(1
99

4.
9.
1)
, 
순
방
모
사
제
조
업
(1
99

4.
9.
1)
, 
혼
방
방
모
사
제

조
업
(1
99

4.
9.
1)
, 
부
직
포
제
조
업
(1
99

4.
9.
1)
, 
기
타
침
구
 및

 

관
련
제
품
제
조
업
(1
99

4.
9.
1)
, 

책
선
반
제
조
업
(1
99

4.
9.
1)
, 

서
가
제
조
업
(1
99

4.
9.
1)
, 
보
관
상
자
제
조
업
(1
99

4.
9.
1)
, 
학

교
용
 
책
걸
상
제
조
업
(1
99

4.
9.
1)
, 

도
서
 
카
아
드
함
제
조
업

(1
99

4.
9.
1)
, 
공
류
제
조
업
(1
99

4.
9.
1)
, 
슬
라
이
드
화
스
나
제

조
업
(1
99

4.
9.
1)
, 
싱
크
대
제
조
업
(1
99

4.
9.
1)
, 
폴
리
에
치
렌

 

및
 
폴
리
프
로
피
렌
필
름
제
조
업
(1
99

4.
9.
1)
, 
사
진
제
판
제
조

업
(1
99

4.
9.
1)
, 
점
토
기
와
제
조
업
(1
99

4.
9.
1)
, 
복
층
유
리
제

조
업
(1
99

4.
9.
1)
, 
타
일
시
멘
트
제
조
업
(1
99

4.
9.
1)
, 
흄
관
제

조
업
(1
99

4.
9.
1)
, 
배
합
사
료
제
조
업
(1
99

4.
9.
1)
, 
장
류
제
조

업
(1
99

4.
9.
1)
, 
국
산
차
제
조
업
(1
99

4.
9.
1)
, 
김
치
류
제
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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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중
소
기
업
 고

유
업
종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지

정
품
목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해

제
품
목

구
제
조
업
, 
스
템
프
제
조
업
, 
타
이
프
용
리
본
제
조
업
, 
카
본
지
제
조
업
, 
지
우
개
제
조
업
, 
흑
판
제
조
업
, 

거
울
판
제
조
업
, 
악
기
제
조
업
, 
가
발
제
조
업
, 
크
레
용
파
스
텔
제
조
업
, 
가
눈
섭
제
조
업
, 
책
선
반
제
조

업
, 
서
가
제
조
업
, 
보
관
상
자
제
조
업
, 
학
교
용
책
걸
상
제
조
업
, 
도
서
카
아
드
함
제
조
업
, 
공
류
제
조
업
, 

슬
라
이
드
화
스
나
제
조
업
, 
싱
크
대
제
조
업
, 
골
판
지
상
자
제
조
업
, 
종
이
컵
제
조
업
, 
습
강
지
제
조
업
, 

골
판
지
제
조
, 
판
지
상
자
제
조
업
, 
세
탁
비
누
제
조
업
, 
광
택
제
제
조
업
, 
양
초
제
조
업
, 
재
생
타
이
어
제

조
업
, 
고
무
장
갑
제
조
업
, 
염
화
비
닐
열
수
축
라
벨
제
조
업
 ,
 프

라
스
틱
용
기
및
육
묘
상
자
제
조
업
, 
폴
리

에
치
렌
포
대
제
조
업
, 
합
성
수
지
제
끈
제
조
업
, 
폴
리
스
치
렌
페
이
퍼
쉬
트
제
조
업
, 
상
업
인
쇄
업
, 
크
라

프
트
지
포
대
제
조
업
, 
발
포
폴
리
스
치
렌
의
관
및
판
제
조
업
, 
발
포
폴
리
스
치
렌
내
포
장
용
성
형
제
품
제
조

업
, 
이
륜
차
용
안
전
모
제
조
업
, 
접
착
제
제
조
업
, 
재
생
프
라
스
틱
원
료
제
조
업
, 
폴
리
에
치
렌
및
폴
리
프

로
피
렌
필
름
제
조
업
, 
사
진
제
판
제
조
업
, 
콘
크
리
트
블
럭
·
벽
돌
·
기
와
제
조
업
, 
유
리
용
도
가
니
제
조

업
, 
연
마
지
석
제
조
업
, 
위
생
약
품
용
유
리
제
품
제
조
업
, 
화
장
품
용
유
리
제
품
제
조
업
, 
연
마
지
및
포
제

조
업
, 
아
스
콘
제
조
업
, 
점
토
기
와
제
조
업
, 
복
충
유
리
제
조
업
, 
타
일
시
멘
트
제
조
업
, 
흄
관
제
조
업
, 
미

강
유
제
조
업
, 
옥
수
수
기
름
제
조
업
, 
동
물
약
품
제
조
업
, 
서
류
전
분
제
조
업
, 
양
곡
도
정
업
, 
배
합
사
료

제
조
업
, 
국
수
제
조
업
, 
당
면
제
조
업
, 
두
부
제
조
업
, 
봉
합
침
제
조
업
, 
보
청
기
제
조
업
, 
의
료
용
물
질
생

성
기
제
조
업
, 
자
기
치
료
기
제
조
업
, 
어
육
연
제
품
제
조
업
, 
적
오
징
어
조
미
가
공
식
품
제
조
업
, 
일
회
용

주
사
기
수
액
셋
트
제
조
업
, 
의
료
용
수
술
기
구
류
제
조
업
, 
김
치
류
제
조
업
, 

장
류
제
조
업
, 
국
산
차
제
조
업
, 
석
유
심
지
제
조
업
, 
증
기
보
일
러
 제

조
업
, 
난
방
용
보
일
러
제
조
업
, 
가

정
용
보
일
러
제
조
업
, 
구
멍
탄
용
연
소
기
제
조
업
, 
구
멍
탄
난
로
제
조
업
, 
석
건
재
제
조
업
, 
버
너
제
조
업
, 

석
공
예
제
조
업
, 
전
기
절
연
유
제
조
업
, 
기
타
비
윤
활
유
제
조
업
 ,
 바

이
오
에
너
지
제
조
업
, 
수
산
물
통
조

림
제
조
업
, 
수
산
물
냉
동
냉
장
, 
음
반
및
녹
음
테
이
프
제
조
업
, 
포
푸
라
제
품
제
조
업
, 
유
창
청
소
업

 

(1
99

4.
9.
1)
, 
바
이
오
에
너
지
제
조
업
(1
99

4.
9.
1)
, 
수
산
물
 통

조
림
제
조
업
(1
99

4.
9.
1)
, 

19
94

-
중
소
기
업
 사

업
조

정
법
 시

행
령
: 
시

행
 1
99

4.
12
.1
4

철
제
학
생
용
책
걸
상
제
조
업
, 
맨
홀
제
조
업
, 
울
타
리
철
선
제
조
업
, 
철
망
제
조
업
, 
땜
납
제
조
업
, 
쇠
못

제
조
업
, 
주
물
및
다
이
캐
스
팅
용
재
생
알
루
미
늄
제
조
업
, 
아
연
말
제
조
업
, 
아
연
및
알
루
미
늄
다
이
캐
스

팅
제
조
업
, 
고
압
가
스
용
기
제
조
업
, 
스
테
인
레
스
용
접
강
관
제
조
업
, 
동
모
세
관
제
조
업
, 
도
금
업
, 
침

강
탄
산
칼
슘
제
조
업
, 
생
석
회
제
조
업
, 
탄
산
가
스
제
조
업
, 
아
연
화
제
조
업
, 
동
력
탈
곡
기
제
조
업
, 
사

료
절
단
기
제
조
업
, 
베
어
링
용
강
구
제
조
업
, 
방
열
기
제
조
업
, 
수
동
식
밸
브
제
조
업
, 
롤
러
체
인
제
조
업
, 

선
반
제
조
업
, 
밀
링
기
제
조
업
, 
정
미
기
제
조
업
, 
용
접
기
제
조
업
, 
곡
물
건
조
기
제
조
업
, 
상
업
용
저
울

제
조
업
, 
오
일
크
리
너
제
조
업
, 
벽
시
계
제
조
업
, 
탁
상
시
계
제
조
업
, 
길
이
제
조
업
, 
안
경
테
제
조
업
, 
안

경
렌
즈
제
조
업
, 
자
동
소
화
기
제
조
업
, 
피
난
기
구
제
조
업
, 
축
압
기
제
조
업
, 
박
용
전
기
방
식
제
제
조
업
, 

철
제
학
생
용
책
걸
상
 

제
조
업
(1
99

5.
1.
1)
, 

맨
홀
제
조
업

(1
99

5.
1.
1)
, 
울
타
리
철
선
 
제
조
업
(1
99

7.
1.
1)
, 
철
망
제
조
업

(1
99

7.
1.
1)
, 
땜
납
제
조
업
(1
99

7.
1.
1)
, 
침
강
탄
산
칼
슘
 
제
조

업
(1
99

7.
1.
1)
, 
동
력
탈
곡
기
 제

조
업
(1
99

5.
1.
1.
),
 사

료
절
단

기
 

제
조
업
(1
99

5.
1.
1.
) 

베
어
링
용
 

강
구
 

제
조
업

(1
99

5.
1.
1.
),
 방

열
기
제
조
업
(1
99

5.
1.
1)
, 
수
동
식
밸
브
 제

조

업
(1
99

5.
1.
1.
),
 롤

러
체
인
 제

조
업
(1
99

7.
1.
1)
, 
선
반
제
조
업

(1
99

7.
1.
1)
, 

밀
링
기
 
제
조
업
(1
99

7.
1.
1)
, 

용
접
기
제
조
업



62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연
도

중
소
기
업
 고

유
업
종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지

정
품
목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해

제
품
목

현
창
제
조
업
, 
박
용
송
풍
기
제
조
업
, 
선
등
제
조
업
, 
박
용
관
이
음
쇠
제
조
업
, 
소
형
조
타
기
제
조
업
, 
박

용
사
다
리
제
조
업
, 
일
반
선
박
제
조
업
, 
탱
크
크
리
닝
머
신
제
조
업
, 
선
박
용
문
제
조
업
, 
소
형
프
로
펠
러

제
조
업
, 
박
용
전
선
제
조
업
, 
부
스
공
중
전
화
제
조
업
, 
시
내
단
자
함
제
조
업
, 
노
브
제
조
업
, 
이
어
폰
제

조
업
, 
헤
드
폰
제
조
업
, 
전
자
메
가
폰
제
조
업
, 
인
터
폰
제
조
업
, 
마
그
네
트
선
제
조
업
, 
전
자
기
기
용
휴

즈
제
조
업
, 
어
학
실
습
기
제
조
업
, 
플
러
그
부
착
코
오
드
제
조
업
, 
안
테
나
제
조
업
, 
트
랜
스
포
머
제
조
업
, 

플
러
그
및
잭
제
조
업
, 
철
심
코
아
제
조
업
, 
리
드
와
이
어
제
조
업
, 
동
복
강
선
제
조
업
, 
리
크
로
우
저
제
조

업
, 
컷
아
웃
스
위
치
제
조
업
, 
고
장
구
간
자
동
개
폐
기
제
조
업
, 
지
대
봉
사
제
조
업
, 
배
낭
·
수
통
피
·
안

전
삽
피
제
조
업
, 
천
막
제
조
업
, 
작
업
장
갑
제
조
업
, 
이
불
·
요
제
조
업
, 
폴
리
프
로
피
렌
직
물
포
대
제
조

업
, 
면
거
즈
제
조
업
, 
세
폭
직
물
제
조
업
, 
면
이
불
솜
제
조
업
, 
타
올
제
조
업
, 
양
말
편
조
업
, 
장
갑
편
조

업
, 
자
수
제
품
(전

자
자
수
제
품
에
 한

한
다
)제

조
업
, 
실
험
대
제
조
업
, 
비
제
조
업
, 
책
장
제
조
업
, 
박
물

관
진
열
대
제
조
업
, 
장
부
책
제
조
업
, 
회
계
장
제
조
업
, 
성
냥
제
조
업
, 
스
템
프
제
조
업
, 
흑
판
제
조
업
, 
악

기
제
조
업
, 
가
발
제
조
업
, 
가
눈
썹
제
조
업
, 
가
방
제
조
업
, 
핸
드
백
제
조
업
, 
휴
대
용
케
이
스
류
제
조
업
, 

물
감
제
조
업
, 
화
장
용
분
첩
및
패
드
제
조
업
, 
마
네
킹
제
조
업
, 
기
타
낚
시
장
비
제
조
업
, 
연
습
장
제
조
업
, 

바
인
더
제
조
업
, 
연
하
장
제
조
업
, 
탁
구
대
제
조
업
, 
타
이
프
용
리
본
제
조
업
, 
카
본
지
제
조
업
, 
우
산
제

조
업
, 
양
산
제
조
업
, 
신
변
모
조
장
신
품
(의

복
장
식
)제

조
업
, 
노
트
제
조
업
, 
일
기
책
제
조
업
, 
앨
범
제
조

업
, 
유
아
용
승
용
물
제
조
업
, 
봉
제
완
구
제
조
업
, 
지
우
개
제
조
업
, 
거
울
판
제
조
업
, 
크
레
용
파
스
텔
제

조
업
, 
양
초
제
조
업
, 
염
화
비
닐
열
수
축
라
벨
제
조
업
, 
합
성
수
지
제
끈
제
조
업
, 
이
륜
차
용
안
전
모
 이

컵

제
조
업
, 
판
지
상
자
제
조
업
, 
세
탁
비
누
제
조
업
, 
폴
리
에
치
렌
포
대
제
조
업
, 
발
포
폴
리
스
치
렌
(E
P
S)

내
포
장
용
성
형
제
품
제
조
업
, 
폴
리
에
치
렌
및
폴
리
프
로
피
렌
필
름
제
조
업
, 
골
판
지
상
자
제
조
업
, 
습
강

지
제
조
업
, 
광
택
제
제
조
업
, 
골
판
지
제
조
업
, 
재
생
타
이
어
제
조
업
, 
고
무
장
갑
제
조
업
, 
플
라
스
틱
용

기
제
조
업
, 
폴
리
스
치
렌
페
이
퍼
쉬
트
제
조
업
, 
상
업
인
쇄
업
, 
크
라
프
트
지
포
대
제
조
업
, 
발
포
폴
리
스

치
렌
(E
P
S)
의
관
및
판
제
조
업

 

, 
접
착
제
제
조
업
, 
재
생
플
라
스
틱
원
료
제
조
업
, 
콘
크
리
트
블
럭
·
벽
돌
·
기
와
제
조
업
, 
유
리
용
도
가

니
제
조
업
, 
연
마
지
석
제
조
업
, 
위
생
약
품
용
유
리
제
품
제
조
업
, 
화
장
품
용
유
리
제
품
제
조
업
, 
연
마
지

및
포
제
조
업
, 
아
스
콘
제
조
업
, 
미
강
유
제
조
업
, 
옥
수
수
기
름
제
조
업
, 
동
물
약
품
제
조
업
, 
서
류
전
분

제
조
업
, 
양
곡
도
정
업
, 
국
수
제
조
업
, 
당
면
제
조
업
, 
두
부
제
조
업
, 
봉
합
침
제
조
업
, 
보
청
기
제
조
업
, 

의
료
용
물
질
생
성
기
제
조
업
, 
자
기
치
료
기
제
조
업
, 
어
육
연
제
품
제
조
업
, 
적
오
징
어
조
미
가
공
식
품
제

조
업
, 
일
회
용
주
사
기
및
수
액
세
트
제
조
업
, 
의
료
용
수
술
기
구
류
제
조
업
, 
석
유
심
지
제
조
업
, 
구
멍
탄

용
연
소
기
제
조
업
, 
구
멍
탄
난
로
제
조
업
, 
증
기
보
일
러
제
조
업
, 
난
방
용
 보

일
러
제
조
업
, 
가
정
용
보
일

(1
99

7.
1.
1)
, 

정
미
기
제
조
업
(1
99

7.
1.
1)
, 

박
용
전
기
방
식
제

 

제
조
업
(1
99

5.
1.
1)
, 

현
창
제
조
업
(1
99

5.
1.
1)
, 

박
용
송
풍
기

 

제
조
업
(1
99

5.
1.
1)
, 
선
등
제
조
업
(1
99

5.
1.
1)
, 
박
용
관
이
음
쇠

제
조
업
(1
99

7.
1.
1)
, 
소
형
조
타
기
제
조
업
(1
99

7.
1.
1)
, 
박
용
사

다
리
 제

조
업
(1
99

7.
1.
1)
, 
일
반
선
박
 제

조
업
(1
99

7.
1.
1)
, 
탱

크
크
리
닝
머
신
 제

조
업
(1
99

7.
1.
1)
, 
부
스
공
중
전
화
 제

조
업

(1
99

5.
1.
1)
, 
시
내
단
자
함
 제

조
업
(1
99

5.
1.
1)
, 
노
브
제
조
업

(1
99

5.
1.
1)
, 
이
어
폰
 
제
조
업
(1
99

7.
1.
1)
, 
헤
드
폰
 
제
조
업

(1
99

7.
1.
1)
, 
전
자
메
가
폰
제
조
업
(1
99

7.
1.
1)
, 
인
터
폰
제
조
업

(1
99

7.
1.
1)
, 
마
그
네
트
선
 
제
조
업
(1
99

7.
1.
1)
, 
전
자
기
기
용

 

휴
즈
 제

조
업
(1
99

7.
1.
1)
, 
동
복
강
선
 제

조
업
(1
99

5.
1.
1)
, 
리

크
로
우
저
 

제
조
업
(1
99

7.
1.
1)
, 

지
대
봉
사
 

제
조
업

(1
99

5.
1.
1)
, 
배
낭
수
통
피
안
전
삽
피
 제

조
업
(1
99

5.
1.
1)
, 
천

막
제
조
업
(1
99

5.
1.
1)
, 
작
업
장
갑
 제

조
업
(1
99

5.
1.
1)
, 
이
불

요
제
조
업
(1
99

7.
1.
1)
, 

폴
리
프
로
피
렌
 
제
조
업
(1
99

7.
1.
1)
, 

실
험
대
제
조
업
(1
99

5.
1.
1)
, 
비
 제

조
업
(1
99

5.
1.
1)
, 
책
장
제

조
업
(1
99

5.
1.
1)
, 
박
물
관
 진

열
대
 제

조
업
(1
99

5.
1.
1)
, 
장
부

책
 
제
조
업
(1
99

5.
1.
1)
, 
회
계
장
 
제
조
업
(1
99

5.
1.
1)
, 
성
냥

 

제
조
업
(1
99

5.
1.
1)
, 
스
템
프
 제

조
업
(1
99

5.
1.
1)
, 
흑
판
 제

조

업
(1
99

5.
1.
1)
, 

악
기
제
조
업
(1
99

5.
1.
1)
, 

가
발
 

제
조
업

(1
99

5.
1.
1)
, 

가
눈
썹
 

제
조
업
(1
99

5.
1.
1.
),
 

가
방
제
조
업

(1
99

7.
1.
1)
, 
핸
드
백
 제

조
업
(1
99

7.
1.
1)
, 
휴
대
용
 케

이
스
류

 

제
조
업
(1
99

7.
1.
1)
, 
물
감
 
제
조
업
(1
99

7.
1.
1)
, 
화
장
용
분
첩

 

및
 
패
드
 
제
조
업
(1
99

7.
1.
1)
, 
마
네
킹
 
제
조
업
(1
99

7.
1.
1)
, 

기
타
 

낚
시
장
비
 

제
조
업
(1
99

7.
1.
1)
, 

연
습
장
 

제
조
업

(1
99

7.
1.
1)
, 
바
인
더
 
제
조
업
(1
99

7.
1.
1)
, 
연
하
장
 
제
조
업

(1
99

7.
1.
1)
, 
탁
구
대
 
제
조
업
(1
99

7.
1.
1)
, 
타
이
프
용
 
리
본

 

제
조
업
(1
99

7.
1.
1)
, 
카
본
지
 제

조
업
(1
99

7.
1.
1)
, 
우
산
 제

조

업
(1
99

7.
1.
1)
, 
양
초
 
제
조
업
(1
99

5.
1.
1)
, 
염
화
비
닐
열
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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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중
소
기
업
 고

유
업
종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지

정
품
목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해

제
품
목

러
제
조
업
, 
버
너
제
조
업
, 
석
건
재
제
조
업
, 
석
공
예
제
조
업
, 
전
기
절
연
유
제
조
업
, 
기
타
비
윤
활
유
(프

로
세
스
유
)제

조
업
, 
수
산
물
냉
동
냉
장
제
조
업
, 
포
푸
라
제
품
제
조
업
, 
유
창
청
소
업
, 
음
반
및
녹
음
테
이

프
제
조
업

라
벨
 

제
조
업
(1
99

5.
1.
1)
, 

합
성
수
지
제
 

끈
 

제
조
업

(1
99

5.
1.
1)
, 
이
륜
차
용
 안

전
모
 제

조
업
(1
99

5.
1.
1)
, 
종
이
컵

 

제
조
업
(1
99

7.
1.
1)
, 
판
지
상
자
 
제
조
업
(1
99

7.
1.
1)
, 
세
탁
비

누
 

제
조
업
(1
99

7.
1.
1)
, 

폴
리
에
치
렌
 

포
대
제
조
업

(1
99

5.
1.
1)
, 
발
포
폴
리
스
치
렌
 
내
포
장
용
 
성
형
제
품
 
제
조

업
(1
99

5.
1.
1)
, 
폴
리
에
치
렌
 
및
 
폴
리
프
로
피
렌
필
름
 
제
조

업
(1
99

5.
1.
1)
, 
상
업
 
인
쇄
업
(1
99

7.
1.
1)
, 
발
포
폴
리
스
치
렌

의
 관

 및
 판

 제
조
업
(1
99

7.
1.
1)
, 
콘
크
리
트
 블

록
 벽

돌
 기

와
 
제
조
업
(1
99

5.
1.
1)
, 
유
리
용
도
가
니
 
제
조
업
(1
99

5.
1.
1)
, 

미
강
유
 
제
조
업
(1
99

7.
1.
1)
, 

의
료
용
수
술
기
구
류
 
제
조
업

(1
99

7.
1.
1)
, 
석
유
심
지
 제

조
업
(1
99

5.
1.
1)
, 
구
멍
탄
용
 연

소

기
 
제
조
업
(1
99

5.
1.
1)
, 
구
멍
탄
 
난
로
 
제
조
업
(1
99

5.
1.
1)
, 

증
기
보
일
러
 
제
조
업
(1
99

7.
1.
1)
, 
난
방
용
 
보
일
러
 
제
조
업

(1
99

7.
1.
1)
, 
가
정
용
 보

일
러
 제

조
업
(1
99

7.
1.
1)
, 
버
너
 제

조
업
(1
99

7.
1.
1)
, 
포
푸
라
제
품
 제

조
업
(1
99

5.
1.
1)
, 
유
창
 청

소
업
(1
99

5.
1.
1)

19
95

-
중
소
기
업
의
 사

업

영
역
보
호
 
및
 
기

업
 
간
 
협
력
증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시
행
 1
99

5.
 

7.
1.
→
5-

di
gi
t 
시

작
, 
위
표
의
 중

소

기
업
 
고
유
업
종
은
 

한
국
표
준
산
업
분

류
상
의
 

범
위
중

위
표
에
 

명
기
된

 

업
종
에
 한

함
.

　
울
타
리
철
선
 제

조
업
, 
철
망
 제

조
업
, 
땜
납
 제

조
업
, 
쇠
못
 제

조
업
, 
주
물
 및

 다
이
캐
스
팅
용
 재

생
 알

루
미
늄
 제

조
업
, 
아
연
말
 제

조
업
, 
아
연
 및

 알
루
미
늄
다
이
캐
스
팅
제
조
업
, 
고
압
가
스
용
기
제

조
업
, 
스
텐
레
스
용
접
강
관
제
조
업
, 
동
모
세
관
, 
도
금
업
, 
침
강
탄
산
칼
슘
제
조
업
, 
생
석
회
제
조
업
, 
탄

산
가
스
제
조
업
, 
아
연
화
 제

조
업
, 
롤
러
체
인
 제

조
업
, 
선
반
제
조
업
, 
밀
링
기
제
조
업
, 
정
미
기
 제

조

업
, 
용
접
기
제
조
업
, 
곡
물
건
조
기
 제

조
업
, 
상
업
용
저
울
제
조
업
, 
오
일
크
리
너
제
조
업
, 
벽
시
계
 제

조

업
, 
탁
상
시
계
 제

조
업
, 
길
이
계
제
조
업
, 
안
경
테
 제

조
업
, 
안
경
렌
즈
제
조
업
, 
자
동
소
화
기
 제

조
업
, 

피
난
기
구
 제

조
업
, 
축
압
기
 제

조
업
, 
박
용
관
 이

음
쇠
제
조
업
, 
소
형
조
타
기
제
조
업
, 
박
용
사
다
리
제

조
업
, 
일
반
선
박
제
조
업
, 
탱
크
크
리
닝
머
신
 제

조
업
, 
선
박
용
문
제
조
업
, 
소
형
프
로
펠
라
제
조
업
, 
박

용
전
선
제
조
업
, 
이
어
폰
 제

조
업
, 
헤
드
폰
 제

조
업
, 
전
자
메
가
폰
 제

조
업
, 
인
터
폰
제
조
업
, 
마
그
네

트
선
제
조
업
, 
전
자
기
기
용
 휴

즈
 제

조
업
, 
어
학
실
습
기
 제

조
업
, 
플
러
그
부
착
코
오
드
 제

조
업
, 
안

테
나
 제

조
업
, 
트
렌
스
포
머
제
조
업
  
, 
플
러
그
 및

 잭
제
조
업
, 
철
심
코
아
제
조
업
, 
리
드
와
이
어
 제

조

업
, 
리
크
로
우
저
제
조
업
, 
컷
아
웃
스
위
치
제
조
업
, 
고
장
구
간
 자

동
개
폐
기
제
조
업
, 
이
불
, 
요
 제

조

울
타
리
철
선
 
제
조
업
(1
99

7.
1.
1)
, 

철
망
제
조
업
(1
99

7.
1.
1)
, 

땜
납
 제

조
업
(1
99

7.
1.
1)
, 
침
강
탄
산
칼
슘
제
조
업
(1
99

7.
1.
1)
, 

롤
러
체
인
 
제
조
업
(1
99

7.
1.
1)
, 
선
반
제
조
업
(1
99

7.
1.
1)
, 
밀

링
기
 제

조
업
(1
99

7.
1.
1)
, 
정
미
기
 제

조
업
(1
99

7.
1.
1)
, 
용
접

기
 제

조
업
(1
99

7.
1.
1)
, 
박
용
관
 이

음
쇠
 제

조
업
(1
99

7.
1.
1)
, 

소
형
조
타
기
 

제
조
업
(1
99

7.
1.
1)
, 

박
용
사
다
리
 

제
조
업

(1
99

7.
1.
1)
, 
일
반
선
박
 제

조
업
(1
99

7.
1.
1)
, 
탱
크
크
리
닝
 머

신
 제

조
업
(1
99

7.
1.
1)
, 
이
어
폰
 제

조
업
(1
99

7.
1.
1)
, 
헤
드
폰

 

제
조
업
(1
99

7.
1.
1)
, 
전
자
메
가
폰
 
제
조
업
(1
99

7.
1.
1)
, 
인
터

폰
 제

조
업
(1
99

7.
1.
1)
, 
마
그
네
트
선
 제

조
업
(1
99

7.
1.
1)
, 
전

자
기
기
용
 
휴
즈
 
제
조
업
(1
99

7.
1.
1)
, 
리
크
로
우
저
 
제
조
업

(1
99

7.
1.
1)
, 
이
불
요
제
조
업
(1
99

7.
1.
1)
, 
폴
리
프
로
피
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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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중
소
기
업
 고

유
업
종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지

정
품
목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해

제
품
목

업
, 
폴
리
프
로
피
렌
 직

물
 포

대
 제

조
업
, 
면
거
즈
 제

조
업
, 
세
폭
직
물
 제

조
업
, 
면
이
불
솜
 제

조
업
, 

타
올
 제

조
업
, 
양
말
 편

조
업
, 
장
갑
 편

조
업
, 
자
수
제
품
제
조
업
, 
가
방
 제

조
업
 ,
 핸

드
백
 제

조
업
, 

휴
대
용
 케

이
스
류
 제

조
업
, 
물
감
 제

조
업
, 
화
장
용
분
첩
 및

 패
드
 제

조
업
, 
마
네
킹
 제

조
업
, 
기
타

 

낚
시
장
비
 제

조
업
, 
연
습
장
 제

조
업
, 
바
인
더
 제

조
업
, 
연
하
장
 제

조
업
, 
탁
구
대
 제

조
업
, 
타
이
프

용
 리

본
 제

조
업
, 
카
본
지
 제

조
업
, 
우
산
 제

조
업
, 
양
산
 제

조
, 
신
변
모
조
장
신
품
(의

복
장
식
)제

조

업
, 
노
트
 제

조
업
, 
일
기
책
 제

조
업
, 
앨
범
 제

조
업
, 
유
아
용
승
용
물
 제

조
업
, 
봉
제
완
구
 제

조
업
, 
지

우
개
 제

조
업
, 
거
울
판
제
조
업
, 
크
레
용
파
스
텔
 제

조
업
, 
종
이
컵
 제

조
업
, 
판
지
상
자
 제

조
업
, 
세
탁

비
누
 제

조
업
, 
골
판
지
상
자
 제

조
업
, 
습
강
지
제
조
업
, 
광
택
제
 제

조
업
, 
골
판
지
 제

조
업
, 
재
생
타
이

어
 제

조
업
, 
고
무
장
갑
 제

조
업
, 
플
라
스
틱
용
기
제
조
업
, 
플
리
스
치
렌
 페

이
퍼
쉬
트
제
조
업
, 
상
업

 

인
쇄
업
, 
크
라
프
트
지
포
대
 제

조
업
, 
발
포
폴
리
스
치
렌
(E
P
S)
의
 관

 및
 판

제
조
업
, 
접
착
제
, 
재
생
프

라
스
틱
원
료
 제

조
업
, 
연
마
지
석
 제

조
업
, 
위
생
약
품
용
 유

리
제
품
제
조
업
, 
화
장
품
용
 유

리
제
품
제

조
업
, 
연
마
지
 및

 포
 제

조
업
, 
아
스
콘
제
조
업
, 
미
강
유
 제

조
업
, 
옥
수
수
기
름
 제

조
업
, 
동
물
약
품

제
조
업
, 
서
류
전
분
제
조
업
, 
양
곡
도
정
업
, 
국
수
 제

조
업
, 
당
면
 제

조
업
, 
두
부
 제

조
업
, 
봉
함
침
 제

조
업
, 
보
청
기
 제

조
업
, 
의
료
용
 물

질
생
성
기
(이

온
수
기
)제

조
업
, 
자
기
치
료
기
 제

조
업
, 
어
육
연
제

품
제
조
업
, 
적
오
징
어
조
미
가
공
식
품
 제

조
업
, 
일
회
용
 주

사
기
 및

 수
액
세
트
 제

조
업
, 
의
료
수
술
기

구
류
 제

조
업
, 
중
기
보
일
러
제
조
업
, 
난
방
용
 보

일
러
제
조
업
, 
가
정
용
 보

일
러
제
조
업
, 
버
너
제
조
업
, 

석
건
재
 제

조
업
, 
석
공
예
 제

조
업
, 
전
기
절
연
유
제
조
업
, 
기
타
 비

윤
활
유
제
조
업
, 
수
산
물
냉
동
냉
장

제
조
업
, 
음
반
 및

 녹
음
테
이
프
제
조
업

 

물
포
대
 
제
조
업
(1
99

7.
1.
1)
, 
가
방
제
조
업
(1
99

7.
1.
1)
, 
핸
드

백
 

제
조
업
(1
99

7.
1.
1)
, 

휴
대
용
 

케
이
스
류
 

제
조
업

(1
99

7.
1.
1)
, 
물
감
 제

조
업
(1
99

7.
1.
1)
, 
화
장
용
분
첩
 및

 패

드
 제

조
업
(1
99

7.
1.
1.
),
 마

네
킹
 제

조
업
(1
99

7.
1.
1.
),
 기

타

낚
시
제
조
업
(1
99

7.
1.
1.
),
 연

습
장
 제

조
업
(1
99

7.
1.
1)
, 
바
인

더
 제

조
업
(1
99

7.
1.
1)
, 
연
하
장
 제

조
업
(1
99

7.
1.
1)
, 
탁
구
대

 

제
조
업
(1
99

7.
1.
1)
, 
타
이
프
용
 리

본
 제

조
업
(1
99

7.
1.
1)
, 
카

본
지
 제

조
업
(1
99

7.
1.
1)
, 
종
이
컵
 제

조
업
(1
99

7.
1.
1)
, 
판
지

상
자
 제

조
업
(1
99

7.
1.
1)
, 
세
탁
비
누
 제

조
업
(1
99

7.
1.
1)
, 
상

업
 인

쇄
업
(1
99

7.
1.
1)
, 
접
착
제
 제

조
업
(1
99

7.
1.
1)
, 
미
강
유

 

제
조
업
(1
99

7.
1.
1)
, 

의
료
수
술
기
구
류
 
제
조
업
(1
99

7.
1.
1)
, 

증
기
보
일
러
 
제
조
업
(1
99

7.
1.
1)
, 
난
방
용
 
보
일
러
 
제
조
업

(1
99

7.
1.
1)
, 
가
정
용
 보

일
러
 제

조
업
(1
99

7.
1.
1)
, 
버
너
 제

조
업
(1
99

7.
1.
1)
, 

19
96

-
중
소
기
업
의
 사

업

영
역
보
호
 
및
 
기

업
 간

 협
력
증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시
행
 
19
96

. 

2.
9.

울
타
리
철
선
 제

조
업
, 
철
망
 제

조
업
, 
땜
납
 제

조
업
, 
주
물
 및

 다
이
캐
스
팅
용
 재

생
 알

루
미
늄
 제

조
업
, 
아
연
말
 제

조
업
, 
아
연
 및

 알
루
미
늄
다
이
캐
스
팅
제
조
업
, 
고
압
가
스
용
기
제
조
업
, 
스
텐
레
스

용
접
강
관
제
조
업
, 
동
모
세
관
, 
도
금
업
, 
침
강
탄
산
칼
슘
제
조
업
, 
생
석
회
 제

조
업
, 
아
연
화
 제

조
업
, 

롤
러
체
인
 제

조
업
, 
선
반
 제

조
업
, 
밀
링
기
 제

조
업
, 
정
미
기
 제

조
업
, 
곡
물
건
조
기
 제

조
업
, 
상
업

용
저
울
제
조
업
, 
오
일
크
리
너
제
조
업
, 
벽
시
계
 제

조
업
, 
탁
상
시
계
 제

조
업
, 
길
이
계
제
조
업
, 
안
경
테

 

제
조
업
, 
안
경
렌
즈
제
조
업
, 
자
동
소
화
기
 제

조
업
, 
축
압
기
 제

조
업
, 
박
용
관
 이

음
쇠
제
조
업
, 
소
형

조
타
기
제
조
업
, 
박
용
사
다
리
제
조
업
, 
일
반
선
박
제
조
업
, 
탱
크
크
리
닝
머
신
 제

조
업
, 
선
박
용
문
제
조

업
, 
박
용
전
선
제
조
업
, 
이
어
폰
 제

조
업
, 
헤
드
폰
 제

조
업
, 
전
자
메
가
폰
 제

조
업
, 
인
터
폰
제
조
업
, 

마
그
네
트
선
제
조
업
, 
어
학
실
습
기
 제

조
업
, 
플
러
그
부
착
코
오
드
 제

조
업
, 
안
테
나
 제

조
업
, 
트
렌
스

포
머
제
조
업
, 
플
러
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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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업
, 
철
심
코
아
제
조
업
, 
리
드
와
이
어
 제

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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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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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제
조
업
, 

울
타
리
철
선
 
제
조
업
(1
99

7.
1.
1)
,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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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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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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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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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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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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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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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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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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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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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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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
형
조
타
기
 

제
조
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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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1)
, 

박
용
사
다
리
 

제
조
업

(1
99

7.
1.
1)
, 
일
반
선
박
 제

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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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
1.
1)
, 
탱
크
크
리
닝
 머

신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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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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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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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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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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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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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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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
폐
기
제
조
업
, 
이
불
, 
요
 제

조
업
, 
폴
리
프
로
피
렌
 직

물
 포

대
 제

조
업
, 
면
거
즈
 제

조
업
, 
세
폭
직
물
 제

조
업
, 
타
올
 제

조
업
,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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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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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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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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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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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바
인

더
 제

조
업
(1
99

7.
1.
1)
, 
연
하
장
 제

조
업
(1
99

7.
1.
1)
, 
탁
구
대

 

제
조
업
(1
99

7.
1.
1)
, 
타
이
프
용
 리

본
 제

조
업
(1
99

7.
1.
1)
, 
카

본
지
 제

조
업
(1
99

7.
1.
1)
, 
종
이
컵
 제

조
업
(1
99

7.
1.
1)
, 
판
지

상
자
 제

조
업
(1
99

7.
1.
1)
, 
세
탁
비
누
 제

조
업
(1
99

7.
1.
1)
, 
상

업
 인

쇄
업
(1
99

7.
1.
1)
, 
접
착
제
 제

조
업
(1
99

7.
1.
1)
, 
미
강
유

 

제
조
업
(1
99

7.
1.
1)
, 

의
료
수
술
기
구
류
 
제
조
업
(1
99

7.
1.
1)
, 

증
기
보
일
러
 
제
조
업
(1
99

7.
1.
1)
, 
난
방
용
 
보
일
러
 
제
조
업

(1
99

7.
1.
1)
, 
가
정
용
 보

일
러
 제

조
업
(1
99

7.
1.
1)
, 
버
너
 제

조
업
(1
99

7.
1.
1.
),
 용

접
기
제
조
업
(1
99

7.
1.
1.
),
 화

장
용
 분

첩
 

및
 
패
드
 
제
조
업
(1
99

7.
1.
1.
),
 
전
자
기
기
용
 
휴
즈
 
제
조
업

(1
99

7.
1.
1.
),
 접

착
제
 제

조
업
(1
99

7.
1.
1)
, 

20
00

-
중
소
기
업
의
 사

업

영
역
보
호
 
및
 
기

업
 간

 협
력
증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시
행
 
20

00
. 

9.
6.

쇠
못
제
조
업
, 
주
물
및
다
이
캐
스
팅
용
재
생
알
루
미
늄
제
조
업
, 
아
연
말
제
조
업
, 
아
연
및
알
루
미
늄
다
이

캐
스
팅
, 
고
압
가
스
용
기
제
조
업
, 
스
텐
레
스
용
접
강
관
제
조
업
, 
동
모
세
관
제
조
업
, 
도
금
업
, 
생
석
회

제
조
업
, 
탄
산
가
스
제
조
업
, 
아
연
화
제
조
업
, 
곡
물
건
조
기
제
조
업
, 
상
업
용
저
울
제
조
업
, 
오
일
크
리

너
제
조
업
, 
탁
상
시
계
제
조
업
, 
길
이
계
제
조
업
, 
안
경
테
제
조
업
, 
안
경
렌
즈
제
조
업
, 
자
동
소
화
기
제

조
업
, 
피
난
기
구
제
조
업
, 
축
압
기
제
조
업
, 
선
박
용
문
제
조
업
, 
박
용
전
선
제
조
업
, 
어
학
실
습
기
제
조

업
, 
플
러
그
부
착
코
드
제
조
업
, 
안
테
나
제
조
업
, 
트
랜
스
포
머
제
조
업
, 
철
심
코
아
제
조
업
, 
리
드
와
이

어
제
조
업
, 
컷
아
웃
스
위
치
제
조
업
, 
고
장
구
간
제
동
개
폐
기
제
조
업
, 
면
거
즈
제
조
업
, 
면
이
불
솜
제
조

고
압
가
스
용
기
 
제
조
업
(2
00

1.
9.
1)
, 
상
업
용
저
울
 
제
조
업

(2
00

1.
9.
1)
, 
탁
상
시
계
 제

조
업
(2
00

1.
9.
1)
, 
길
이
계
 제

조

업
(2
00

1.
9.
1.
),
 자

동
소
화
기
 제

조
업
(2
00

1.
9.
1.
),
  
피
난
기

구
 제

조
업
(2
00

1.
9.
1)
, 
 선

박
용
문
 제

조
업
(2
00

1.
9.
1)
, 
박

용
전
선
 

제
조
업
(2
00

1.
9.
1)
, 

어
학
실
습
기
 

제
조
업

(2
00

1.
9.
1)
, 
플
러
그
부
착
코
드
 제

조
업
(2
00

1.
9.
1)
, 
트
랜
스

포
머
 
제
조
업
(2
00

1.
9.
1)
, 

철
심
코
아
 
제
조
업
(2
00

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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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중
소
기
업
 고

유
업
종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지

정
품
목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해

제
품
목

업
, 
타
올
제
조
업
, 
양
말
편
조
업
, 
장
갑
편
조
업
, 
자
수
제
품
제
조
업
, 
우
산
제
조
업
, 
양
산
제
조
업
, 
신
변

모
조
장
신
품
제
조
업
, 
일
기
책
제
조
업
, 
앨
범
제
조
업
, 
유
아
용
승
용
물
 제

조
업
, 
봉
제
완
구
제
조
업
, 
지

우
개
제
조
업
, 
거
울
판
제
조
업
, 
거
울
판
제
조
업
, 
크
레
용
파
스
텔
제
조
업
, 
골
판
지
상
자
 제

조
업
, 
습
강

지
제
조
업
, 
광
택
제
제
조
업
, 
골
판
지
제
조
업
, 
재
생
타
이
어
제
조
업
, 
고
무
장
갑
 제

조
업
, 
플
라
스
틱
용

기
제
조
업
, 
크
라
프
트
지
포
대
제
조
업
, 
발
포
폴
리
스
치
렌
(E
P
S)
의
 관

 및
 판

 제
조
업
, 
재
생
플
라
스
틱

원
료
제
조
업
, 
연
마
지
석
제
조
업
, 
위
생
약
품
용
유
리
제
품
제
조
업
, 
화
장
품
용
유
리
제
품
제
조
업
, 
연
마

지
및
포
제
조
업
, 
옥
수
수
기
름
제
조
업
, 
동
물
약
품
제
조
업
, 
동
물
약
품
제
조
업
, 
서
류
전
분
, 
양
곡
도
정

업
, 
국
수
제
조
업
, 
당
면
제
조
업
, 
두
부
제
조
업
, 
봉
합
침
제
조
업
, 
보
청
기
제
조
업
, 
의
료
용
물
질
생
성
기

(이
온
수
기
)제

조
업
, 
자
기
치
료
기
제
조
업
, 
어
육
연
제
품
제
조
업
, 
일
회
용
주
사
기
및
수
액
세
트
제
조
업
, 

석
건
재
제
조
업
, 
석
공
예
제
조
업
, 
전
기
절
연
유
제
조
업
, 
기
타
비
윤
활
유
제
조
업
, 
수
산
물
냉
동
냉
장
제

조
업
, 
음
반
및
녹
음
테
이
프
제
조
업
, 
소
형
프
로
펠
러
, 
플
러
그
및
잭
제
조
업
, 
세
폭
직
물
제
조
업
, 
폴
리

스
치
렌
페
이
퍼
쉬
트
제
조
업
, 
아
스
콘
제
조
업
, 
적
오
징
어
조
미
가
공
식
품
 제

조
업

컷
아
웃
스
위
치
 제

조
업
(2
00

1.
9.
1)
, 
고
장
구
간
 제

동
개
폐
기

 

제
조
업
(2
00

1.
9.
1)
, 
면
거
즈
 제

조
업
(2
00

1.
9.
1)
, 
면
이
불
솜

 

제
조
업
(2
00

1.
9.
1)
, 
자
수
제
품
 제

조
업
(2
00

1.
9.
1)
, 
신
변
모

조
장
신
품
 제

조
업
(2
00

1.
9.
1)
, 
일
기
책
 제

조
업
(2
00

1.
9.
1)
, 

앨
범
 
제
조
업
(2
00

1.
9.
1)
, 

봉
제
완
구
 
제
조
업
(2
00

1.
9.
1)
, 

지
우
개
 
제
조
업
(2
00

1.
9.
1)
, 

거
울
판
 
제
조
업
(2
00

1.
9.
1)
, 

크
레
용
파
스
텔
 

제
조
업
(2
00

1.
9.
1)
, 

습
강
지
 

제
조
업

(2
00

1.
9.
1)
, 
골
판
지
 
제
조
업
(2
00

1.
9.
1.
),
 
크
라
프
트
지
포

대
 제

조
업
(2
00

1.
9.
1.
),
 발

포
폴
리
스
치
렌
의
 관

 및
 판

 제

조
업
(2
00

1.
9.
1)
, 
연
마
지
석
 제

조
업
(2
00

1.
9.
1)
, 
위
생
약
품

용
 유

리
제
품
 제

조
업
(2
00

1.
9.
1)
, 
화
장
품
용
 유

리
제
품
 제

조
업
(2
00

1.
9.
1)
, 
동
물
약
품
 제

조
업
(2
00

1.
9.
1)
, 
서
류
전
분

(2
00

1.
9.
1)
, 

당
면
제
조
업
(2
00

1.
9.
1)
, 

봉
합
침
 

제
조
업

(2
00

1.
9.
1)
, 
보
청
기
 제

조
업
(2
00

1.
9.
1)
, 
의
료
용
 물

질
생

성
기
 

제
조
업
(2
00

1.
9.
1.
),
 

자
기
치
료
기
 

제
조
업

(2
00

1.
9.
1.
),
 석

건
재
 제

조
업
(2
00

1.
9.
1)
, 
석
공
예
 제

조
업

(2
00

1.
9.
1)
, 

음
반
 
및
 
녹
음
테
이
프
 
제
조
업
(2
00

1.
9.
1.
),
 

벽
시
계
 

제
조
업
(2
00

1.
9.
1.
),
 

소
형
프
로
펠
러
 

제
조
업

(2
00

1.
9.
1.
),
 플

러
그
 및

 잭
 제

조
업
(2
00

1.
9.
1.
),
 적

오
징

어
조
미
가
공
식
품
 제

조
업
(2
00

1.
9.
1.
)

20
04

-
중
소
기
업
의
 사

업

영
역
보
호
 
및
 
기

업
 간

 협
력
증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시
행
 
20

04
. 

4.
10
.

쇠
못
제
조
업
, 
주
물
및
다
이
캐
스
팅
용
재
생
알
루
미
늄
제
조
업
, 
아
연
말
제
조
업
, 
아
연
및
알
루
미
늄
다
이

캐
스
팅
, 
고
압
가
스
용
기
제
조
업
, 
스
텐
레
스
용
접
강
관
제
조
업
, 
동
모
세
관
제
조
업
, 
도
금
업
, 
생
석
회

제
조
업
, 
탄
산
가
스
제
조
업
, 
아
연
화
제
조
업
, 
곡
물
건
조
기
제
조
업
, 
상
업
용
저
울
제
조
업
, 
오
일
크
리

너
제
조
업
, 
탁
상
시
계
제
조
업
, 
길
이
계
제
조
업
, 
안
경
테
제
조
업
, 
안
경
렌
즈
제
조
업
, 
자
동
소
화
기
제

조
업
, 
피
난
기
구
제
조
업
, 
축
압
기
제
조
업
, 
선
박
용
문
제
조
업
, 
박
용
전
선
제
조
업
, 
어
학
실
습
기
제
조

업
, 
플
러
그
부
착
코
드
제
조
업
, 
안
테
나
제
조
업
, 
트
랜
스
포
머
제
조
업
, 
철
심
코
아
제
조
업
, 
리
드
와
이

어
제
조
업
, 
컷
아
웃
스
위
치
제
조
업
, 
고
장
구
간
제
동
개
폐
기
제
조
업
, 
면
거
즈
제
조
업
, 
면
이
불
솜
제
조

업
, 
타
올
제
조
업
, 
양
말
편
조
업
, 
장
갑
편
조
업
, 
자
수
제
품
제
조
업
, 
우
산
제
조
업
, 
양
산
제
조
업
, 
신
변

고
압
가
스
용
기
 
제
조
업
(2
00

1.
9.
1)
, 
상
업
용
저
울
 
제
조
업

(2
00

1.
9.
1)
, 
탁
상
시
계
 제

조
업
(2
00

1.
9.
1)
, 
길
이
계
 제

조

업
(2
00

1.
9.
1.
),
 자

동
소
화
기
 제

조
업
(2
00

1.
9.
1.
),
  
피
난
기

구
 제

조
업
(2
00

1.
9.
1)
, 
 선

박
용
문
 제

조
업
(2
00

1.
9.
1)
, 
박

용
전
선
 

제
조
업
(2
00

1.
9.
1)
, 

어
학
실
습
기
 

제
조
업

(2
00

1.
9.
1)
, 
플
러
그
부
착
코
드
 제

조
업
(2
00

1.
9.
1)
, 
트
랜
스

포
머
 
제
조
업
(2
00

1.
9.
1)
, 

철
심
코
아
 
제
조
업
(2
00

1.
9.
1)
, 

컷
아
웃
스
위
치
 제

조
업
(2
00

1.
9.
1)
, 
고
장
구
간
 제

동
개
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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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중
소
기
업
 고

유
업
종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지

정
품
목

중
소
기
업
 적

합
업
종
 해

제
품
목

모
조
장
신
품
제
조
업
, 
일
기
책
제
조
업
, 
앨
범
제
조
업
, 
유
아
용
승
용
물
 제

조
업
, 
봉
제
완
구
제
조
업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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